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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된 
학교와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자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교 통합교육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도움 자료입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통합교육 업무를 
수행하실 때 각종 계획서와 양식 등의 예시자료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특수학급 설치교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등 일부 자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각각의 계획을 포함한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도움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별도로 구성한 것이니 학교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학교현장의 계획과 양식을 수합하여 재구성한 예시자료이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청 최신 운영계획과 관련지침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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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주요 개념

특수교육 관련 주요 개념

※ 특수교육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ㆍ

중등교육법」 등에 의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

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

하는 서비스(예: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

보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

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유형

일반학교
일반학급 모든 교육과정을 통합학급에서 교육받음(완전통합)

특수학급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음

특수학교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음

특수학교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

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설치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내의 학급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개별화교육계획

(IEP)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IEP(개별화교육계획)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순회교육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

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실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주요 심의 사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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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
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

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
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① 역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

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서울형 순회교육 등 통합교육지원, 특

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

순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관할지역

1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묵동초등학교 433-4327 동대문구, 중랑구

2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응암초등학교 715-095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3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영일초등학교 856-2416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신상중학교 956-1039 노원구, 도봉구

5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청구초등학교 2027-79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6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중대초등학교 414-2634 송파구, 강동구

7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강서양천꿈미래센터 2620-2400 강서구, 양천구

8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대청초등학교 459-1013 강남구, 서초구

9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문창초등학교 833-2895 동작구, 관악구

10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행당초등학교 2292-6411 성동구, 광진구

11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숭곡중학교 911-1078 강북구, 성북구

교육과정의 운영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력교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통합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가르치는 팀워크 중심의 교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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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통합교육 업무 흐름도

연간 통합교육 업무 흐름도

시기 구분 내용

2월 준비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학급 배치    • 학생 기초정보 수집
• 특수학급 운영 예산 편성           • 지원인력 신청
• (필요시)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신입생 입학 적응교육
• (유치원)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시, 통합교육 안내   

3월

교육계획 수립
•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유치원)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개별화교육계획
(IEP)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1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 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신청
•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수립

교육 지원 • 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 신청

장애이해교육 • (필요시) 통합학급 대상 장애이해교육

평가조정 • 정기고사, 모의고사 평가조정 방안 마련

4월 현황 파악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제출 및 특수교육통계자료 제출

7월
개별화교육계획

(IEP)
• 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및 평가서 배부
• 치료지원제공기록지 개별화교육계획에 첨부

8월
개별화교육계획

(IEP)
• 2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9월

~11월
입․진학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입․진학설명회 안내
• 유·초·중·고․특수학교 입학을 위한 배치 신청서 작성
* 입학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일정은 교육(지원)청의 공문 참고

12월

~1월

개별화교육계획
(IEP)

•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및 평가서 배부
• 치료지원제공기록지 개별화교육계획에 첨부

관련서비스 • (필요시) 특수교육실무사 신청

2월
개별화교육계획

(IEP)
• 진급하는 학교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연중
연수

•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 연2회 이상 
• 교직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 연1회 이상 
•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장애공감문화 •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 본 자료에 수록한 업무 중심의 흐름도이며, 학교 상황과 공문을 참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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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교육계획

선생님들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지원 사항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통합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 통합교육계획을 참고하시어 학교 실정에 맞는 단위학교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포함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팀 방문’을 신
청하여 통합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시 통합교육계획에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통합교육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안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기안문] 통합교육계획

 [계획서] 통합교육계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20260512,21075,20251111)/%EC%A0%9C15%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260911,21424,20260310)/%EC%A0%9C59%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20%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21%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4%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EB%B0%8F%EA%B6%8C%EB%A6%AC%EA%B5%AC%EC%A0%9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51111,21115,20251111)/%EC%A0%9C13%EC%A1%B0
http://%E3%80%8C%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20%EB%B0%8F%20%EA%B6%8C%EB%A6%AC%EA%B5%AC%EC%A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3%80%8D%20%EC%A0%9C14%EC%A1%B0(%EC%A0%95%EB%8B%B9%ED%95%9C%20%ED%8E%B8%EC%9D%98%EC%A0%9C%EA%B3%B5%20%EC%9D%98%EB%AC%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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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교육계획

 [기안문 예시] 통합교육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통합교육계획(안)

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 유치원의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202○. *. **.)  202○ 서울특수교육

2. 202○학년도 통합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학년도 통합교육계획(안)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 http://

전화 /전송 /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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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예시] 통합교육계획

202○학년도 ○○학교 통합교육계획(안)

○○학교

Ⅰ 근 거

 ❍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 유치원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Ⅱ 목 적

 ❍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공존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 학교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 함양
 ❍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제공

Ⅲ 방 침

 ❍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중심 통합을 지향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을 따르며 
장애 정도와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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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교육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 및 각종 학교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성교육, 진로교육, 동아리활동, 
재난안전훈련, 운동회, 학예회 등)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각종 교구와 필요한 설비를 제공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통합학급 교사는 학급 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도록 인성교육에 
힘쓰며 지도한다.

Ⅳ 세부운영계획

1.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가. 장애이해교육은 특정 장애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장애공감 감수성 향상, 인식 
개선, 다양성 수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예시)
 ￭ 교과별 단원(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통합학급 내 교육활동 운영 중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장애공감수업 운영을 통한 

일상 속 장애이해교육 활동 운영
￭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을 고려한 학교별 자율적 장애공감수업 운영

  나.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필요시 학년 초 통합학급 학생들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합학급별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로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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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ㆍ실행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성과를 제고한다.

  나.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실시한다. 

  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 요구와 특성에 알맞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다. 

  라.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다.

  마.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바. 필요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하여 개별화교육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팀과  
협력할 수 있다.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경우

3. 교육과정 조정 및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학생의 능력, 수준,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1.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은 통합학급의 누리과정 전개에 따르며, 유아의 
특성, 현행 수준, 놀이에 대한 흥미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본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다.

  다.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 개별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활동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내용을 대체할 경우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 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질 높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지도, 진로ㆍ직업교육, 생활지도를 위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수업과 수업 나눔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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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보편적 학습 설계에 기반하여 
모든 학생이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개별화⋅맞춤형 학습을 실시한다.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자문하기 
위해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자문사항

각종 학교 행사, 현장체험활동(현장실습 포함) 계획 수립, 시간표 작성, 통합학급 내 장애
학생 지원 방안,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관련 사항,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
과정의 연계 및 적용 방안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구안과 적용 방안 등

4. 교육활동 평가계획 및 평가 조정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 단위 평가에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 따라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기한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 고등학교의 경우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보호자,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리자, 
행정실장, 담당교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권을 확보한다.

    2)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이동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학교 내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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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O O O O O O O O × O O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유무를 확인한다.
      - 저시력확대교과서 사전 주문/시각장애인용 점자 교과서 주문 등 
      - 휠체어 이용 학생 교실 배치, 화장실, 엘리베이터 사용 편의 등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1)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연수 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방과후 가정등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 및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한다.

    3) 개별 학생에 대한 구체적 역할 및 지원 시간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4) 지원인력 배정 시간은 학생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 간담회 및 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한다. 

    5)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법 등 특수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6) 현장체험학습, 생존수영활동, 운동회 및 학예회, 수련활동․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창의적체험활동 등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예산'을 지원 받아 추가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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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교육권 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권장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출처: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194)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학교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학교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사용이 원칙
 - 학교운영비 편성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 교육지원청별 자체 지원학교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1)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특성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개인별 학습능력 
신장을 지원한다. 

    2)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한 제약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과제수행 능력과 독립성,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기술 향상, 비장애학생과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교육(지원)청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 학교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다.

*학습보조기

 : 학생이 학습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나 물품(의사소통 학습보조기, 감각훈련 
학습보조기 등)

*보조공학기기

 : 장애학생이 과제나 작업을 수행할 때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개선하여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장애학생의 기능적인 능력의 개선, 유지, 확대에 필요한 기기나 물품(컴퓨터 보조기기, 이동 
보조기기, 자세유지 보조기기,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등)

   

  라. 치료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치료지원비를 제공한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본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와 치료영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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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단,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는 동일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시각장애 보행훈련, 점자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

    4) 치료지원의 내용(치료영역, 치료기관명, 주당 횟수, 1회 단가, 치료시간 등)은 개별화
교육계획 관련서비스에 기재한다.

    5) 치료지원 제공기관(치료사)으로부터 받은 학기별 ‘치료지원 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학생의 발달상황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거나 기록지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마. 통학비 지원(중ㆍ고등학교만 해당)

    1) 실제 통학 거리가 2㎞ 이상인 학생 혹은 2㎞ 이내이지만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한다.

      - (통학비 지원 대상 학생 중)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에 대한 통학비도 지원 가능

    2) 학기 초 학생의 통학거리, 장애유형, 보호자 동행 여부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통학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3) 통학비는 당해 등교수업 기간의 학생별 실제 등교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4) 통학비는 매학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후 교부받아 학기별로 지급한다.

6. 순회교육(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나. 순회교육은 필수 지원 항목(순회교육팀 방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계획 수립 
지원)과 선택 지원 항목(교수·학습활동지원, 상담활동,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중로 구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학교의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한다.

  다.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매주 1~2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통합교육을 
위한 순회교육을 운영한다.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매 학기말 본교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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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학 적응 지원(초등학교만 해당)

  가. 새로운 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의 적응 지원을 위해 
입학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입학 적응 프로그램 내용(예시)

      

순 세부 활동 실시 내용

1 교육과정 소개
• 학교 소개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안내

2 학교 한바퀴
• 1학년 교실, 급식실, 보건실, 화장실, 도서관 등 학교 시설 돌아보기
• 교장, 교감선생님과 인사하기

3 학교생활 맛보기
• 교실에 자신의 이름표가 붙여진 자리 찾아 착석하기
• 특수학급 탐색하기

4 학부모 상담 • 초등학교 생활 관련 참고자료 안내 

  나. 학교에 대한 정보(학교 소개, 교육과정 운영, 시설물 위치 등)와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한다.

  다.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의 자리 배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배정 등 
통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준비한다.

  라. 학교관리자, 보건교사, 학교보안관,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학교 구성원들이 특수
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한다. 

  마. 전체 신입생 학부모 연수 시 통합교육, 특수학급 등에 대해 함께 안내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Ⅴ 기대효과

  ❍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실천 문화 확산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또래와 함께 
학교생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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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학급 운영계획

선생님들께

- 특수학급 운영계획은 통합교육계획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계획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통합교육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되는 부분만 제시하였습니다.

- 차례는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통합교육계획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와 별도로 작성할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특수학급 운영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외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표시를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2026 서울특수교육

2026 서울유아교육계획

2026 서울초등교육

2026 서울중등교육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통합교육계획에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생활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등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체험학습, 개별화교육, 방과후학교,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등은 통합교육계획(학교교육계획서 

포함 가능)이나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 [차례] 통합교육계획(특수학급 운영계획 미포함 / 특수학급 운영계획 포함)

 [계획서] 특수학급 운영계획

 [서식]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기록부

 [서식] 또래도우미(좋은친구) 신청서

 [서식]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보고서

 [서식]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확인서

 [동의서] 초상권ㆍ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https://buseo.sen.go.kr/buseo/bu21/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425&q_bbsDocNo=20260210154429282&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https://buseo.sen.go.kr/buseo/bu11/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259&q_bbsDocNo=20260115194851849&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https://buseo.sen.go.kr/buseo/bu12/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266&q_bbsDocNo=20260126162044988&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EC%B4%88%EB%93%B1%EA%B5%90%EC%9C%A1&
https://buseo.sen.go.kr/buseo/bu13/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288&q_bbsDocNo=20260206181012914&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https://buseo.sen.go.kr/buseo/bu05/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199&q_bbsDocNo=20251128090916299&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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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학급 운영계획

 [차례 예시] 통합교육계획(특수학급 운영계획 미포함)

 차 례 

Ⅰ. 통합교육계획의 기저 

  1. 서울 특수교육 방향 ·································································································  0

  2. 본교 교육 방향 ········································································································  0

  3. 근거 ···························································································································  0

  4. 목적 ···························································································································  0

  5. 방침 ···························································································································  0

Ⅱ. 통합교육계획

  1.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0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적용 ················································································  0

  3. 교육과정 조정 및 재구성 ·······················································································  0

  4. 교육활동 평가계획 및 평가조정 ············································································  0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0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  0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0 

    라. 치료지원 ··············································································································  0

    마. 통학비 지원 ·········································································································  0

  6. 순회교육 ····················································································································  0

  7. 교직원 연수 ··············································································································  0

  8. 입학적응지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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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예시] 통합교육 운영 계획(특수학급 운영계획 포함)

 차 례 
Ⅰ. 통합교육계획의 기저 

  1. 서울 특수교육 방향 ································································································· 0

  2. 본교 교육 방향 ········································································································ 0

  3. 특수학급 현황 ·········································································································· 0

Ⅱ. 통합교육계획
  1.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0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0

  3. 교육과정 조정 및 재구성 ······················································································· 0

  4. 교육활동 평가계획 및 평가조정 ············································································ 0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0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활용 ···················································································· 0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0 

    라. 치료지원 ·············································································································· 0

    마. 통학비 지원 ········································································································· 0

  6. 순회교육 ···················································································································· 0

  7. 교직원 연수 ·············································································································· 0

  8. 입학적응지원 ············································································································ 0

Ⅲ.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방침 ················································································ 0

  2. 특수학급 시간표 ······································································································ 0

  3. 교과 지도 계획 ········································································································ 0

  4. 기본생활교육 ············································································································ 0

  5.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성·인권교육) ······························································· 0

  6.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 0

Ⅳ. 특수학급 운영
  1. 또래도우미 운영 계획 ····························································································· 0

  2. 현장체험학습 ············································································································ 0

  3. 방과후학교 운영 ······································································································ 0

  4. 특수학급 예산 관리 ································································································· 0

  5. 특수학급 운영 평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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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학급 운영계획

 [계획서 예시] 통합교육 운영계획안

202○학년도 통합교육 운영계획안

○○학교

Ⅰ 통합교육계획의 기저

1. 특수학급 현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기준일: 202○.3.1.)

학생수 학년별(연령별) 특수학급별 배치 형태별
남 여 계 계 1 2 3 계 일반학급 특수학급 계

         유형

          성별
학년(연령)

지적
장애

자폐성
장  애

지체
장애

발달
지체

정서․행동
장애

청각
장애

--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
2
3
4
5
6
계

(※장애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분류)

  나. 교원 현황

  (기준일: 202○.3.1.)

직위 담당학급 성명 성별 교원자격 비고
특수교사
특수교사

  다.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기준일: 202○.3.1.)

직위 담당학급 성명 성별 현임교배치 연수이수
(소양교육)

비고
(소지자격 등)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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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방침

  가. 교육과정 운영 방향
    1) 특수학급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통합학급에서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2) 통합학급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적 및 출결, 평가, 상훈 등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특수학급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상담기록부 등 기타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문서를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3) 통합학급의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4)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 및 
교과간 융합교육을 활성화한다.

    5) 수업방법 개선 및 과정중심 평가를 통한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나. 교육과정 운영 방침 
    1) (유) 특수학급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을 기초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놀이 주제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2) (초, 중, 고) 교육과정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르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운영한다.

    3) (초, 중, 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통합학급 교육과정을 따르되, 상황에 따라 특수학급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맞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성교육, 인권교육 등), 
안전교육 등을 운영한다.

  다. 평가
    1) (유) 관찰, 작품분석, 면담, 지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객관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실제적인 환경에서의 기능적인 평가를 한다.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단위의 
평가와 특수학급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모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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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학급의 수업은 특수교사가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생의 개별적 학습수준 
및 능력을 평가하여 서술형으로 기록한다.

    3) 학생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계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4) (고등학교) 학력평가일과 정기고사 이외 다른 목적의 학교 단위 평가일에는 현장체험
학습을 계획하여 실시하되, 해당 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현장체험학습에 
불참할 수 있다.

2. 특수학급 시간표(예시)
  (초등학교, 1학급) 

월 화 수 목 금

1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2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3
과목

학생명

4

5

  (중학교, 2학급)

    요일
교시

월 화 수 목 금
교사1 교사2 교사1 교사2 교사1 교사2 교사1 교사2 교사1 교사2

1 과목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학생명

2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3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4

5

6

7
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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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3학급)

1학년 2학년 3학년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1
2 과목 과목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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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기) 교과 지도 계획(예시)

  가. 수학과 지도 계획
    1) 학습목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조작 활동과 직접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초 기능을 익혀 이를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진도 운영 계획

      

 202○학년도 ○학기 [주당3시간] 

월 기간 수업
일수

시수
지도내용 지도 중점 사항 교수학습방법

차시 누계

8

1주
(0.00~0.00)

2 1 1 수학과 친해지기
▪ 진단평가
▪ 수 놀이하기

2주
(0.00~0.00)

5 3 4 수와 연산-사칙연산
▪ 99까지의 수 알아보기
▪ 덧셈 놀이하기

질의·응답
개별학습

9

3주
(0.00~0.00)

5 3 7 수와 연산-사칙연산
▪ 그림 보고 덧셈하기➀
▪ (몇십몇)+(몇)➀

프로젝트
협력학습
문제해결학

습

4주
(0.00~0.00)

5 3 10 수와 연산-사칙연산
▪ 그림 보고 덧셈하기➁
▪ (몇십몇)+(몇)➁
▪ 아하! 문제해결

5주
(0.00~0.00)

5 3 13 도형-모양 분류하기
▪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보기
▪ 여러 가지 모양을 알아보기

6주
(0.00~0.00)

4 2 15 도형-모양 분류하기
▪ 여러 가지 모양을 꾸며 보기
▪ 여러 가지 모양으로 놀이하기

협력학습
개별학습

 1. 본 자료에서 제시한 교과 지도 계획은 참고자료이며, 학교별 양식에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2. 교과 진도 운영 계획에는 일정, 기간, 수업일수 및 시간, 지도 중점 내용, 지도 방법, 진도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3. 진도 운영 계획은 특수학급에서 해당 과목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도서의 단원명 또는 과목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상 세부 교수학습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학생별 지도 중점 사항이 상이한 경우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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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등학교)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계획(예시)
    1) 주제별 학습목표

     
나와 직업의 세계 학교의 직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즐거운 어울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과 나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장소에 대해 조사하고 이용할 수 있다.

    2) 진도 운영계획

월 주제 교과
시수

학습내용 교과 성취기준
차시 누계

4
나와 

직업의 
세계

국어 16 16 온글읽기
[9국02-03] 읽기의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수학 15 15
수학보드게임
계량과 측정

페이 계산하기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 13 13
(마을)지역사회와 문화
(공동체)조별 협력활동

[9사(일사)03-01]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치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

정보 6 6
메타버스 / 문서작업
마이크로 비트 기본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9직03-07] 문서 작성과 인터넷 활용 등 작업에서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른다.

진로와 
직업

11 11
(바리스타)드립백 포장

(라탄공예)패턴이해하기
(진로탄탄)나의 장점 알기

[9진로01-02] 자기의 소중함을 알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개한다.

[9진로02-03]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 등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9진로06-04] 간단한 구두 및 서면 작업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한다.

5
환경과 

나

국어 19 35
마켓 홍보 포스터 제작
맛집 주문, 후기 작성

독해력 문제/ 온글읽기

[9국05-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수학 17 32
거리와 시간계산하기

개량과 측정
페이 계산하기

[9수01-04]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9수01-05]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사회 15 28
(마을)지역사회와 문화
(공동체)조별 협력활동

스쿨팜계획하기,식재하기

[9사(일사)02-01]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정보 7 13
메타버스 /마이크로 비트

댓글 작성의 예의

기본[정통 02-01] 정보통신 기기를 선택하고 그 사용 
기능을 익힌다.

기본[정통 02-01] 문제해결 코딩 프로그램의 기초 단계 
예제를 해결한다.

진로와 
직업

13 24
(라탄공예) 상품만들기

상품포장 판매
스쿨팜 관리하기

[9진로01-02] 자기의 소중함을 알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개한다.

[9진로02-03]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 등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27

1-1. 특수학급 운영계획

  다. (유치원) 놀이 계획안(예시)
    통합학급 놀이 계획안을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 목표 및 교육 

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반명 놀이주제 기간 

 OO반 놀이 흐름 

및 지원 

OO의 놀이 이야기 (사진 삽입)

개별화교육계획

(IEP) 

사회·정서

인지

의사소통

적응 

운동 

다음 예상 

관심과 놀이

바깥놀이 

기본생활습관· 

인성교육 

안전교육 

특색 및 행사 

가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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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생활교육

  가. 목적
    1)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예절과 바른 생활습관 형성
    2)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습득
  나. 방침
    1) 일관성 있는 지도를 위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방법을 학교공동체가 공유한다.
    2)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포괄적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3) 개인의 특성과 장애정도․능력․환경․욕구 등을 잘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꾸준히 지도한다.

    4) 일상생활에서 신변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다. 월별 지도내용

    

월 내            용

3 ․ 4

5

6

7・8

9

10

11

12 ․ 1

※ 학생별 행동관찰을 통해 개인별 중재 지도를 한다.

  라. 영역별 지도 내용

    

영역 지도내용

개인

- 신체 청결히 하기
- 화장실 바르게 사용하기
- 착탈의 및 정리하기
- 스스로 신변 처리하기

- 소지품 및 사물함 관리하기
- 필요한 양만큼 음식물 먹기
- 물건 아껴 쓰기 및 재활용하기
- 계절별 위생 관리하기

학교
(학급)

- 등․하교 및 타종 시각 준수하기
- 학급 및 학교 규칙 준수하기
- 친구 사이 예절 익히기
- 1인 1역할 하기              

- 고운 말 바른말 사용하기
- 웃어른과 친구에 대한 예절 지키기
- 청결한 교실 유지하기
- 청소도구 바르게 사용하기

지역
사회

-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알기
- 공공장소에서 질서 지키기
- 배회하지 않고 곧장 목적지로 가기

- 교통 규칙 잘 지키기
- 집을 나설 때 부모님 허락 받기
- 늦기 전에 집으로 귀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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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성·인권교육)

  가. 목적
    1)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 의식, 자기보호 등) 함양
    2) 장애를 이유로 학교 내에서 차별을 받거나 폭력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나. 방침
    1)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중 지도하되 학기별 1회 이상 중점 지도한다.
    3) 사회·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여 중점 지도하며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성인지 교육,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비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5) 장애학생 인권보호 센터(서울시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등 장애학생, 교원, 학부모 

등이 직접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안내한다.
  다. 지도내용
    1) 성교육

영역 주제 내용 시기

신체
발달과 
성건강

남녀의 차이 알기
- 몸의 각 기관이 하는 일 알기
- 남녀 신체의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 찾기

생식기의 역할과 보호
- 생식기의 명칭과 역할 알기
- 생식기를 보호하는 방법 알기

인간
관계와
성심리

친구 간의 예절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방법 알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약속 정하기

소중한 나
- 내 생각과 감정 말하기
- 나의 권리(평등권, 자기결정권, 인간존엄) 알기

소중한 너
-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구분하기
-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

결혼과
건강한
가정

가족의 소중함 -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가족 간 지켜야 할 예절 - 가족 간의 지켜야 할 예절 알기

사회적
환경과

양성평등

성폭력의 이해
- 장난과 폭력 구분하기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구분하기
- 성폭력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 표현하기

성폭력 대처방법
- 성폭력 위험 행동지침 알아보기
-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알기
-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

양성평등
- 공정한 생활의 중요을 알기
-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과 관련 사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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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권교육

    

항목 추진 내용 방법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편의제공, 

학교 운영 관련 건의 등

학교교육활동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충분한 

안내와 선택의 기회 부여

특수학급 교과 시간 활용

- 의사표현력 향상 지도

- 의사표현 기회 확대

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생활지도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지도

6.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가. 목적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산으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태도 및 습관 형성
  나. 방침
    1)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의 발굴ㆍ대응ㆍ조치 등 학생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3) 안전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 교육이 되도록 한다.
    4) 현장체험학습, 현장실습, 직업교육 사전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5) 학생의 안전 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전 교직원이 숙지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등ㆍ하교, 외부활동을 포함한 교내외 생활안전계획 수립
      - 재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장애학생이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 교출 등 학생 실종 시 신고 체계, 미인정 결석 학생 파악 및 관리 등
    6) 사안 발생 시 안전수칙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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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도 내용

    

주  제 지  도  내  용

생활안전교육
∘교실에서 지켜야 할 약속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기
∘실내놀이 시 지켜야 할 약속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않기
∘위험한 놀이는 하지 않기
∘계단,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않기

교통안전교육
∘등․하교 길 알기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기
∘비 오는 날의 교통 ․ 보행안전

∘안전벨트 착용하기
∘안전하게 길 건너기 
∘차량 안전 지도 

신변안전교육 ∘유괴예방교육 ∘길을 잃었을 때 안전한 행동

직업안전교육
∘작업장 내 안전 수칙
∘안전 장비의 종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유형
∘안전사고 시 대처 요령

재난안전교육
∘지진대피 요령 알기
∘천둥 번개 시 안전행동
∘불조심 예방교육

∘화재 시 대피 요령
∘불장난 하지 않기
∘전기를 바르게 사용하기

 학생안전매뉴얼(2025.12월 개정)을 참고하여 학교 환경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생 지원 방안 수립 [바로가기]

  라. 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체계
    1) 조직도

총괄

교  장

실무 지휘
(정보연계)

유관기관 협조

교  감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응급처치담당 교출학생 대응 지원 대책, 상황파악 행정지원

보건교사

학생생활부장
(초등)배움터지킴이
(중등)학교보안관
특수교육지원인력

학년부장,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급 담임교사

행정실담당자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DocNo=20251217090206275&q_pagePerPage=10&q_pagingEndNum=10&q_rowPerPage=10&q_pagingStartNum=1&q_currPage=1&q_bbsSn=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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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출 위험 학생 대응 전략

    

학생정보

○학년 ○반 ○번 ○○○

호기심이 많고, ADHD 증세가 있어 주의산만, 충동성 행동이 있음. 장소 이

동 시 무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음(특히 점심시간 이후 주의)

대응팀역할

① 학생생활부장: 교출학생 발생 시 교내 전체 방송으로 사안을 알리는 동시에 

교출학생 대응지원팀 소집

② 대응팀: 각각 자신이 맡은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학생 탐색

대응순서

① 대응팀장(행정실무사)의 교내 방송 및 대응팀 소집

② CCTV 확인

③ 대응팀원 각 학교 주변 탐색

④ 주변 탐색 10분 이상 경과 후 경찰 신고 결정

(학생 이동 시간 고려하여 신속히 결정) 

탐색장소 교문, 운동장 구령대 및 등나무, 분리수거장, 각 학년 교실, 화장실, 복도

    3) 학생별 등하교 방법

    

순 학반 이름 방과후 활동 및 등하교 방법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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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특수학급 운영

1. 또래도우미(좋은 친구) 운영 계획(중,고등학교의 경우)

  가. 목적
    1)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감 향상 및 사회적응력 신장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나. 방침 
    1) 또래도우미는 통합학급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중 필요한 학생 수 만큼 선정한다.
    2) 또래도우미가 선정되면 특수교사는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 

및 활동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또래도우미 교육(소양교육)을 실시한다.
    3) 또래도우미 학생에게는 학생 봉사활동 기록표를 참고하여 활동내용에 따라 학기당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4) 봉사활동시간은 차등 지급하며 최소 0시간에서 최대 7시간(1년) 부여한다.
    5) 또래도우미 봉사활동 실적은 수업시간 이외(일과 전․후,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에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또래도우미 학생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다른 친구들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고, 학교 및 학급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활동내용

   

봉사 내용 활동 기간 확인자 비고

교육활동참여지원,
교내외 체험학습 친구돕기 등

202○.*.*.~202○.*.*.
상담복지부장,

담임교사,특수교사
봉사활동인정시간 

  0~7시간 차등지급

  라. 기대효과
    1)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인지, 언어,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 촉진
    2)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함양

 1. ‘또래도우미, 좋은친구’ 등 학교별 명칭이 상이하며, 학생봉사활동 계획에는 ‘장애학생 도우미’라고 함
 2. 특수학급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도우미 운영은 선택사항임.
 3. 위 사업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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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관리

  가. 예산 집행 원칙
    1) 특수학급 운영 예산 집행 시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 (공립) 특수학급운영비는 학교운영비(개별교부운영비)로 정산 및 이월의 대상이 아니며, 

집행잔액(불용액)은 반납하지 않고 학교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정된다.
(사립) 특수학급운영비는 학교운영비(통합교부운영비)로 정산 및 이월의 대상이 아니며, 
집행잔액(불용액)은 반납하지 않고 학교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정된다.

    3) 특수학급운영비는 특수교육 관련  교재·교구, 특수학급 운영 및 활동 경비, 통합교육 
지원(통합학급 연계 교육활동,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등) 등에 사용한다.

    4)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 운영비는 직업교육 강사비, 직업교육 관련 
활동 경비, 직업교육 관련 재료비 등으로 사용한다.

  나. 세입

(기준일: 2026. 3. 1.)

구분 단가 합계 비고

특수학급 운영비
(공립) 3,000천원×○학급=

(사립) 3,500천원×○학급=
(공립) 4.1.자 교육통계 기준 

학생수에 따른 차등 지원

진로직업교육 운영비 2,000천원×○학급= 고등학교만 해당

방과후교실(학교) 
운영비

(초) 3,000천원×○학급=

(중/고) 2,500천원×○학급=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특수학급 유아교육비 9,440천원×○학급= 유치원만 해당

특수학급 신·증설비
(유) 20,000천원

(초/중/고) 40,000천원
해당학교

1학급 기준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30,000천원~40,000천원
해당학교

심사후 선정, 1학급 기준

특수학급 신규 설치 
인센티브

· 교육환경개선비: 1억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비: 

50,000천원

·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연10,000천원씩 3년 간 지원

※ 학교지원과 지원, 
해당학교 1교 기준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비

학급당 3,500천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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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산 편성

예산 내용 항 목 구 분 산출식
예산액
(천원)

특수학급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비

교재, 교구, 도서 구입비

강사료(장애이해, 성교육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제 경비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통합교육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학급

운영비

학급 비품 구입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소계

진로직업교육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비

교재, 교구, 재료 구입비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소계

방과후학교
운영비

강사인건비

강사비

강사 고용보험료

재료비 소모품비

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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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학급 운영 평가

  가. 목적
    1) 교육 공동체의 참여, 소통, 협력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학급 운영
    2)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학급자율운영체제 확립
  나. 방침
    1) 평가의 전체적인 방향은 본교 추진 방향을 따른다.
    2) 교직원 토론회 등을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평가내용 환류 및 차년도 학급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대상 시기 평가 내용 방법 비고

교원, 학부모, 학생 12월 특수학급 평가 문항 만족도 설문

  다. 평가 내용

  

영 역 평가지표 평  가  문 항
평가 배점

5 4 3 2 1

통합교육

통합교육 활성화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육 시간의 적절성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

통합교육 활성화 개별학생에 맞춘 통합교육 지원의 적정성

일상속 장애공감문화조성 교육과정 중심의 장애공감문화 활동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운영

내실화

각각의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법정 기준에 맞춘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및 활용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특성,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수업, 평가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 수업의 과정과 피드백을 통한 과정중심평가

평가의 공정성 제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장애특성을 
반영한 평가 조정 실시

학생지도

증거기반의 생활지도 행동 발달상황 누가 기록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의 적절성

인권존중 문화 조성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

특수학급 
운영

특수학급 운영 특수학급 운영 계획 수립 및 활용의 적정성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에 대
한 참여의 기회 제공

예산편성의 투명성
특수학급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특수학급 운영비
의 효과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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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기록부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기록부

대상학생 시작일 및 종료일

작성자                          (인)

일시 지도 내용 및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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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예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신청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신청서

인적 사항  (   )학년 (   )반  (   )번 성명(          )

개인 연락처

지원 동기

확 인 란

나는 (    )학년 (      )반  ________을/를  도울

 “좋은친구” 학생으로서 

봉사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학생:                   (인)

                 통합학급 담임 :                   (인)

                 특수학급 담임 :                   (인)

○○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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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예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보고서

(  )월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보고서

                                   제출일: 202○년    월     일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을/를 돕는 『좋은친구』

항목 평가내용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자기평가

(           )의 가까이에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까?

(        )가 학교생활 중 도움을 요청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까?

이동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           )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준비물 등을 알려주었습니까?

(           )에게 갑자기 생기는 전달사항이나 학급 활동의 
변동에 따른 추가 알림 사항 등을 전해주었습니까?

(           )와 학급의 친구들이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          )의 수업 중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때 
담임선생님과 특수학급 선생님에게 알렸습니까?

느낀점

확인자

 제출일: 202○년     월     일 

직책(부서):                   교사:              (인)

   ※ 학교 상황에 맞추어 명칭, 서식 수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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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예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확인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일:  202○년    월     일

인적 사항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활동 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총 (    )시간

활동 장소

활동 영역

 이웃돕기 활동 (      )  환경보호 활동 (      )

 캠페인 활동 (      )

활동 내용

활동 평가 및 
특기 사항

확인자

 제출일: 202○년     월     일 

직책(부서):                   교사:              (인)

   ※ 학교 상황에 맞추어 명칭, 서식 수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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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예시] 초상권・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초상권・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소       속 :     학년    반   번
                                   성       명 : 
                                   생 년 월 일 :                 

1. 특수교사 :             
 본인은 위 학생의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위 학생의 초상권(사진, 영상),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교육활동 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2. 보호자 :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위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사진, 영상 등이 
촬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컴퓨터교육과 관련하여 E-메일, 블로그, 밴드, SNS, 카페 활동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유 · 이용기간:  ○년

202○.    .    .

동의자   특수교사          (인)

보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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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선생님들께

  개별화교육계획(IEP)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학생의 장애 특성, 능력, 교육적 
요구, 선호 및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최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각종 생활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 계획을 제공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와 성과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문서인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한 
포트폴리오로서의 의의를 지닙니다.

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 유의사항

-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수립․실행합니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해당)

 [기안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

 [계획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

 [가정통신문]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안내

 [보호자 의견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서

 [회의록]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1

 [회의록]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2 (출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국립특수교육원)

 [동의서]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중재 절차 동의서

 [계획서] 특수학급 배치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 [계획서] 일반학급 배치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 [평가통지서] 특수학급 배치 학생 / 일반학급 배치 학생

 [서식] 학생 기초 조사서(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22%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20250621,00360,20250620)/%EC%A0%9C4%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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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역할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협의 및 결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영역 및 교과 선택
(유)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발달영역을 선택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초,중,고) 학생의 교육적 요구, 교사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 영역과 일상생활 영역을 
선택한다.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ㆍ실행 및 평가
각 구성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협의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과 평가를 
점검한다.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조정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5.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구성원의 공평한 참여 보장
개별화교육지원팀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6.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 및 보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모든 구성원은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구 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의 역할

관리자
(교(원)장․감)

•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 및 운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관리, 주 책임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간의 협력 촉진

특수교육
교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실행, 평가
 - 학생의 강점, 요구, 흥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교육지원이 요구되는 교과의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평가계획 작성 및 실행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특수)학급에서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정

일반교육
교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실행, 평가 과정 참여
 - 통합학급 운영 정보 제공, 통합학급에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통합학급에서 학생의 교과교육 및 생활교육 지도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특수교사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유지 및 협력

보호자
•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교육적 요구 제공
• 학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유지 및 협력

 관련자료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국립특수교육원, 2019)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지원 자료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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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교육 관련 법 조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개별화교육
정의

제7항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
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
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

제2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
성하여야 한다.

전학ㆍ진학 시
자료 송부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교원의
업무 지원

제4항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시기

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
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

제2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
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
내용

제3항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및 결과통보

제4항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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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안)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202○. 0. 00.)  202○ 서울특수교육

2. 202○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웜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안)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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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

202○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안)

〇〇학교

Ⅰ 근 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Ⅱ 목 적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개별화교육계획의 성실한 실행으로 학부모의 신뢰도 및 통합교육의 질 제고

Ⅲ 방 침

 ❍ 개별화교육계획은 본교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함
 ❍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거쳐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매 
학기마다)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되, 추후 학생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따라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는 비대면(의견서 제출, 원격회의, 전화 상담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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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 교원과 보호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그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할 경우 전입학교나 상급학교로 개별화
교육계획을 14일 이내 송부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사본, 전학시에는 원본 송부

 ❍ 필요시 학기 중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하여 개별화교육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Ⅳ 세부운영계획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가. 202○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특수학급 설치교(예시)

대상학생 개별화교육지원팀

순 학년 반 번호 성명 교장(감) 통합학급 
담임교사

보호자 
(관계) 특수교사 기타

1 〇 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진로교사〇〇〇

2 〇 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3 〇 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4 〇 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순회교사〇〇〇

※ 특수학급 미설치교(예시)

대상학생 개별화교육지원팀

순 학년 반 번호 성명 교장(감)
통합학급 
담임교사

보호자 
(관계)

순회교사 기타

1 〇 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보건교사〇〇〇

2 〇 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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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역할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의사 결정
 -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 및 평가에 관한 점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통학비 지원, 치료지원 등) 조정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구성원의 공평한 참여 보장
 - 기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결정

  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생별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팀원을 추가할 수 있음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2.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정기 협의회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1학기 202○. **. **. ~ **. **. 협의회는 학생별로 

실시함2학기 202○. **. **. ~ **. **.

       ※ 구체적 회의 일정은 추후 별도 기안으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정기 협의회는 매 학기 실시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다. 전입이나 신규 선정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개별화교육지원팀 위원 재구성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개최 요구

  라. 보호자가 부득이 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의견서 제출하도록 안내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행·평가

구 분 세부 내용 시기 비고

수립

• 현재 학습 수행 수준 및 행동 특성 탐색

• 장·단기 및 월간 교육목표 설정

• 교육내용, 방법, 종류, 시기, 통합의 정도 등을 결정 

• (필요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항

 - 행동중재 지원 사항, 학교 내 의료지원 사항 등

학기 시작

30일 이내

• 보호자상담

• 기초조사서(자료)

• 관찰,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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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처리

  가. 개별화교육계획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호자 서명 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결재는 
K-에듀파인으로 처리

  나. 평가는 매 학기말에 실시하고 내부 결재를 득함
  다. 결재를 득한 개별화교육계획은 학생별 누가기록철에 보관

Ⅴ 기대효과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 제공

구 분 세부 내용 시기 비고

실행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통합교육

• 교육성취 정도에 따른 목표 수정

학기 중 누가기록

평가

• 성취목표에 따른 평가

• 지필, 면접, 관찰을 통한 종합적 서술평가

•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자료로 활용

• 생활기록부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새 학기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학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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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통신문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안내

202〇학년도 〇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안내

〇〇학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관련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음의 협의회 일정을 보시고 참여 여부를 표시하여 〇월 〇일(〇)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하실 경우, 추후 개별상담을 기초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함)

---------------------------------[절 취 선]----------------------------------

            학년       반           학  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협의회 참석 여부

참 석
불 참

(서면의견제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00:00~00:00

00:00~00:00

00:00~00:00

※ 희망하시는 날짜에 모두 ○표 해주세요.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의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 희망하시는 일시에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〇 〇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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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 [보호자 의견서 예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서

202○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서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서를 받고자 합니다. 본 

의견서를 202○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인지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보호자 의견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을 아래 

서면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생명

1. 통합교육계획
유    형 교과(영역) 주 당 시 간 비고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외 시간

특수학급 수업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영 역 내  용 비고

치료지원 예) 언어치료, 매주 목요일 16:00~16:50, 00치료실

학습보조기기 예) 의사소통 학습보조기, 학교에서 종일 사용 202○.*.*. 최초대여

보조공학기기 예) 유니버셜 코너체어, 학교에서 종일 사용 202○.*.*. 최초대여

통학비지원 예) 버스&지하철, 40분 소요, 보호자 동반 없음

지원인력
기타

3. 기타 교육활동 참여 여부
내용 참여 여부 비고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동아리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통합학급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등

장애이해교육

특수학급 성교육

기타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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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1

202○학년도 〇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〇〇학교

일    시 202○. 〇. 〇. (〇) 00:00~00:00 장    소

대상학생      학년       반  이름                 

참 석 자
교감 특수학급담임 통합학급담임 보건교사 보호자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안    건

(202○-〇학기) 〇〇〇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1. 통합교육계획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3. 기타 교육활동
4. 보호자 의견

내    용

안건1. 통합교육계획

유    형 교과(영역) 주 당 시 간 비고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외 시간

특수학급 수업

기타(방과후, 동아리 등)

안건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영 역 내  용 비고
치료지원 예) 언어치료, 매주 목요일 16:00~16:50, 00치료실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통학비지원
지원인력

기타

안건3. 기타 교육활동

내용 참여여부 비고
방과후 학교

동아리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통합학급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등

안건4. 보호자 의견

- 특수학급 성교육 참여 여부, 진로 및 진학 등

비   고  (필요시) 행동중재 지원 계획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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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 [회의록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2(출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 국립특수교육원)

(     )학년도 (   )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안건 (        )학년도 (    )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학생      학년       반  이름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 이전 교육 평가 결과 및 교육적 요구 사정 내용 검토

▪ 교육적 요구 순위

▪ 개별화교육계획의 유형

▪ 개별화교육계획의 유형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교과목 또는 생활 지원 영역

▪ 교과(또는 영역)의 목표 및 내용

▪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방안

▪ (필요시) 행동중재 지원 계획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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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예시]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중재 절차 동의서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중재 절차 동의서

대상학생 학년 반   이름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중재실시기간 202○.   .   . ~ 202○.  .   .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별학생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중재 절차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개별학생 행동중재 운영 방침과 중재 실행에 대하여 

협조하고, 자녀의 긍정적 행동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년   월    일     .      .

학생                  보 호 자                  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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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계획 예시] 특수학급 배치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202〇학년도 〇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학년반 이름

시작일 종료일

개별화교육지원팀 성    명 확    인

관리자
(교장, 교감)

000
전
자
문
서
대
체

보 호 자        (인)

〇 〇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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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학년 반 이   름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보 호 자 연 락 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장애등록여부

(복지카드 소지)
장애유형 및 정도

행동 특성 

건강 상태 약물복용여부

학생 및

보호자 의견

통

합

교

육

계

획

교육

활동

계획

유    형 교과(영역) 주 당 시 간 비    고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외 시간

특수학급 수업

진로 · 직업교육

방과후학교

기    타

(특색프로그램 등)

관련

서비스

치료지원 OO심리상담소, O요일, OO:OO~OO:OO, OO치료

지원인력 등하교, 수업, 현장체험학습 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비 지원(2.2km/버스or자가용/학생 혼자or보호자 동행)

  / 해당없음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타
(필요시) 행동중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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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유)발달영역
(초중고)과목명

학반 :       학년     반 학생명 :

작 성 자 : 교육기간 : 202〇.〇.〇. ~ 202〇.〇.〇.

현재학습 

수행수준

학기목표

(장단기 목표)

월 교육 내용 및 방법 평가

〇 월
(예) 1~5 수를 바르게 

셈

〇 월

〇 월

〇 월

〇 월

평가계획
 (예) 관찰 및 서술평가

 (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표정, 몸짓, 음성 언어)을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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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별  학 생 행 동 중 재 계 획

학반: 학생명:

바람직한 행동
(목표설정) 결과

교사의 관심을 원할 때 손을 든다. ➜ 규칙을 지킬 때 사회적 강

화를 제공한다.

선행사건 문제행동 결과 기능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거두

거나 다른 학생에게 주의를 기

울인다.

➜ 생리현상에 따르는 소리를 내

어 수업을 방해한다.
➜

학생이 소리를 낼 때마다 

교사는 말로 꾸중을 하거

나 학생에게 다가간다.

➜ 성인의

관심

⇩ ⇩ ⇩
선행사건 중재 대체행동 교수 후속결과 중재

- 매일 아침 학생이 교실에 

들어올 때 특별하게 인사

하기(하이파이브, 눈맞춤, 

대화하고 이름 부르기)

- 수업마다 역할 부여하기: 

종이 나눠주기, 결석생 이

름 기록지에 적기 등

- 긍정적행동을 했을 때 이에 대

한 칭찬카드를 집으로 보내기

-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토큰경제 체계 시작하기

- 학생은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교사와 자신만 아는 

비밀 신호를 사용한다.

- 학생이 소음 대신 이 신호를 

보내면 5점을 받는다.

- 15점이 쌓일 때마다 스마트보

드를 사용할 기회를 얻는다.

- 학생이 관심을 받고 싶

을 때 귓불을 만지거나 

교사가 귓불을 만지는 

신호를 보낼 때 주의를 

기울일 경우, 모든 성인

은 점수를 준다.

- 모든 성인은 학생이 생

리현상에 따르는 소리

를 낼 때 이를 무시하며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인용: Laura A. Riffel 저. 박지연ㆍ김지수 공역(2018).개별학생을 위한 긍정적행동지원.학지사

   1. 위기행동에 대해 체계적 중재가 필요한 학생은 개별 학생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2.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행동중재계획은 교육청의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
   3. 행동중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능평가 자료, A-B-C 관찰양식, 문제행동 지도 기록의 서식과 작성 요령 등은 

교육청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참고

      교육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국립특수교육원, 2023)

      「교육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학교실행 도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https://online.fliphtml5.com/qzmju/ghii/#p=10
https://buseo.sen.go.kr/buseo/bu21/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420&q_bbsDocNo=20260227094150545&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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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 [개별화교육계획 예시] 일반학급 배치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202〇학년도 〇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학년반 이름

시작일 종료일

개별화교육지원팀 성    명 확    인

관리자
(교장, 교감)

000
전
자
문
서
대
체

보 호 자        (인)

〇 〇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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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학년 반 이   름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보 호 자 연 락 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장애등록여부
(복지카드 소지)

장애유형 및 정도

행동 특성

건강 상태 약물복용여부

학생 및
보호자 의견

통

합

교

육

계

획

교육
활동
계획

예시1. 전 교과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름.
예시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으로 배치되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따름

관련
서비스

치료지원 OO심리상담소, O요일, OO:OO~OO:OO, OO치료

지원인력 해당없음

통학비지원  통학비 지원(2.2km/버스or자가용/학생 혼자or보호자 동행)  / 해당없음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순회교육 지원 여부

기타 (필요시) 행동중재 지원

 방과후학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경우, 일반학급 배치 학생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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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 [개별화교육계획 평가통지서 예시] 특수학급 배치 학생

202〇학년도〇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평가통지서

학반번 학생명 배치유형 작성자

특수학급             (인)

과목(영역) 평가내용

국어

∙
∙
∙

수학

∙
∙
∙

사회

∙
∙
∙

진로와직업

∙
∙
∙

행동발달상황

종합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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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교육계획 평가통지서 예시] 일반학급 배치 학생

202〇학년도〇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평가통지서

학반번 학생명 배치유형 작성자

일반학급             (인)

평가내용

202O학년도 O학기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전교과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 및 평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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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 [기초조사서 예시] 학생 기초 조사서(유치원)

유아 기초 조사서

  다음은 특수교육대상유아 및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아의 특성과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문항에 
응답해 주시고 각 항에 공란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유아와의 관계 작성일자

1.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주양육자 연락처

장애인등록여부(복지카드소지) 장애등록 유형 장애정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2. 치료지원현황

치료지원영역 기관명 치료 시간
(요일, 시간)

치료형태
(개별/집단/통합)

3. 의학적 내력 및 건강상태
 입원 또는 수술한 경력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언제:     기간:     사유:

 현재 복용하는 약  있다(  ), 없다(  ) 약 종류:          복용시간:

 시・청각문제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자세히 기록: 

 보장구 사용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보장구 종류:   보장구 착용 방법:

 음식을 포함한 알러지 여부

 신체활동 시 유의할 사항  

 자주 걸리는 질병  

4. 가정활동
부모님의 양육 

참여정도 및 태도
부:
모:

형제와의 관계

가정에서 부모님, 형제와 
함께 하는 활동

부모님:
형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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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아의 흥미 영역(놀이, 놀잇감, 음식, 책 등 모두 포함)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6. 현행수준

영 역 내 용

대 근 육

소 근 육

의사소통

사 회 성

인    지

행동특성

유아의 강점 및 약점
강점
약점

7. 통합교육

입학 전 교육 경험 기관명:                     기간:

통합교육경험

유(    ),  무(    ) 

* 있을 경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특수교사: 유(   ), 무(   )    

기간(연령):    

통합교육 환경에서 유아 모습: 

통합교육에 대해

바라는 점

8. 초등학교 진학 계획

취학 희망 형태  초등학교 일반학급(   ), 특수학급(   ) / 특수학교(   )

9. 기타 유치원에 바라는 점이나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입생 또는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만 기초조사서를 받고, 재학생은 간단한 보호자 의견서를 받습니다.

         2. 나이스, 배치 서류 등에서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항목은 조사서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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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 [학생 기초조사서 예시] 학생 기초 조사서(초등학교)

학생 기초 조사서

  다음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의 특성과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문항에 
응답해 주시고 각 항에 공란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학생과의 관계 작성일자

1.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주양육자 연락처

본교 재학하는 형제자매

장애인등록여부(복지카드소지) 장애등록 유형 장애정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2. 치료지원현황

치료지원영역 기관명 치료 시간
(요일, 시간)

치료형태
(개별/집단/통합)

3. 의학적 내력 및 건강 상태
 입원 또는 수술한 경력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언제:     기간:     사유:

 현재 복용하는 약  있다(  ), 없다(  ) 약 종류:          복용시간:

 시・청각문제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자세히 기록: 

 보장구 사용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보장구 종류:   보장구 착용 방법:

 음식을 포함한 알러지 여부

 체육활동 시 조심할 부분

 자주 걸리는 질병  

4. 현재수행수준
 가. 발달정도  

대  근  육

소  근  육

의 사 소 통

사  회  성

인     지

심리행동특성

강점 및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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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과학습  
과목 현행수준 보호자 의견

국어

수학

영어

기타

 다.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1.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교과 또는 놀이활동)

2. 학생이 싫어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체육 등)

3. 학생이 특별히 잘하거나 자신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학생의 행동 중 통합학급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행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자녀의 학교 활동에서 최우선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학습의 향상,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

6. 특수학급에서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 일상생활

1. 학생이 집 주소 및 전화번호, 부모님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나요?

2. 자신의 생년월일을 외우고 있나요? 네 아니오

3-1. 등하교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3-2.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교 등하교가 가능한가요? 네 아니오

4. 교내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나요? (이동수업 및 급식실)

5. 화장실 신변처리 시 불편함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6.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함이나 지원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7. 식사 시 지도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8.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잘 챙깁니까?
(예:실내화 가방, 체육복, 필기도구, 교과서, 가정통신문 등)

5. 기타 공유하고 싶은 의견이나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입생 또는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만 기초조사서를 받고, 재학생은 간단한 보호자 의견서를 받습니다.
2. 나이스, 배치 서류 등에서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항목은 조사서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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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교육계획

 [학생 기초조사서 예시] 학생 기초 조사서(중․고등학교)

학생 기초 조사서

  다음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문항에 응답해 
주시고 각 항에 공란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학생과의 관계 작성일자

1.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주양육자 연락처

본교 재학하는 형제자매

장애인등록여부(복지카드소지) 장애등록 유형 장애정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2. 치료지원현황

치료지원영역 기관명 치료 시간
(요일, 시간)

치료형태
(개별/집단/통합)

3. 의학적 내력 및 건강상태
 입원 또는 수술한 경력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언제:     기간:     사유:

 현재 복용하는 약  있다(  ), 없다(  ) 약 종류:          복용시간:

 시・청각문제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자세히 기록: 

 보장구 사용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보장구 종류:   보장구 착용 방법:

 음식을 포함한 알러지 여부

 체육활동 시 조심할 부분

 자주 걸리는 질병  

4. 현재수행수준
 가.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1.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교과 또는 놀이활동)

2. 학생이 싫어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체육 등)

3. 학생이 특별히 잘하거나 자신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학생의 행동 중 통합학급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행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자녀의 학교 활동에서 최우선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학습의 향상,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

6. 특수학급에서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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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과학습수준  

과목 현행수준 보호자 의견

국어

글 읽고 내용 이해 가능 (    )     
글 읽기 가능 (    )  
받아쓰기 가능 (    )              
보고 쓰기 가능 (    )   

수학

100 이상의 수 세기만 가능 (     )
덧셈과 뺄셈 가능 (      )
곱셈과 나눗셈/ 분수의 계산 가능 (       )
방정식 풀이 가능 (       )

영어

알파벳 대.소문자 읽기 가능 (    )
알파벳 대.소문자 보고 쓰기 가능 (    )
영어단어 10개 이상 읽고, 쓰기 가능 (      )
주어+동사의 문장 쓰기 가능 (     )

기타
(그 외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과목)

 다. 일상 생활 부분

1
학생이 집 주소 및 전화번호, 부모님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나요? 
외우는 것과 아직 외우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 자신의 생년월일을 외우고 있나요? 네 아니오

3-1 등하교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3-2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교 등하교가 가능한가요? 네 아니오

4 교내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나요? (이동수업 및 급식실)

5 화장실 신변처리 시 불편함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6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함이나 지원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7 식사 시 지도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8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잘 챙깁니까?
(예:실내화 가방, 체육복, 필기도구, 교과서, 가정통신문 등)

 라. 진로 및 진학  

1 관심있는 진로(직업) 분야
보호자:
학생:

2 대학교 진학 희망 여부

5. 기타 바라는 점이나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입생 또는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만 기초조사서를 받고, 재학생은 간단한 보호자 의견서를 받습니다.

          2. 나이스, 배치 서류 등에서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항목은 조사서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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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선생님들께

  장애공감문화란 단순히 장애인을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감정과 요구를 공감하고 같이 주장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 공감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며 협력하고 소통한다면,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통합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 문화 형성을 통한 통합교육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교육의 실시)

 관련공문

2026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운영 계획

2026 통합교육 기본계획

2026 서울특수교육

 [계획서]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계획

 [기안문] 장애이해교육 실시 계획

 [기안문] 장애공감문화 주간 운영 계획

 [기안문] 교직원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계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20251023,20929,20250422)/%EC%A0%9C25%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EC%8B%9C%ED%96%89%EB%A0%B9/(20260102,35947,20251230)/%EC%A0%9C16%EC%A1%B0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A%B5%90%EC%9C%A1%EC%B2%AD%EC%9E%A5%EC%95%A0%EC%9D%B8%EC%8B%9D%EA%B0%9C%EC%84%A0%EA%B5%90%EC%9C%A1%EC%A7%80%EC%9B%90%EC%A1%B0%EB%A1%80/(6803,20180104)/%EC%A0%9C7%EC%A1%B0
https://buseo.sen.go.kr/buseo/bu21/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420&q_bbsDocNo=20260227105232740&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https://buseo.sen.go.kr/buseo/bu21/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425&q_bbsDocNo=20260210154429282&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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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식개선 관련 의무교육 지침(참고) 

대상 교육 내용 운영횟수 관련 공문

학생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포함)
연2회 이상 2026학년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운영 계획

교직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1회 이상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각급학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연1회 이상

2025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특수교육과-5736, 2024.6.12.)

학부모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1회 이상

2026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운영 계획 알림

 유의점

가.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연령별 특성과 통합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특히 유아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시 ‘모두를 위한 교육’, ‘다양성 존중 교육’ 등 장애인식 

개선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되 ‘장애’가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특수ㆍ통합 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이상 이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추후 실적을 보고한다.

    ※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연수활용(https://iedu.nise.go.kr)

다. 교직원 대상 원격연수 운영 시, 연수 대상에 따라 이수 조건이 다르므로 연수 내용을 확인한다.

* 공무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 근로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을 

각각 이수해야 함

* 2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과정 연수도 있음

(예: 중앙교육 연수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 교육(3시간)]

라. 교육 종료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접속하여 교육 

및 이수 결과를 입력한다.

   ※ 부진기관(70점 이하)은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2021년 이후)

   ※ 병설유치원은 원 소속 초등학교와 합산하여 교육실적 입력(2022년부터)

https://iedu.nise.go.kr
http://www.able-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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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비고

계획수립 연간교육계획수립(10) 수립/미수립 10/0

교육실시

교육참여*

(60)

기관장(10) 참여/미참여 10/0

고위직**(10) 참여율 0~10
**고위직 - 교감, 부장교사, 

실장 등

직원(20) 참여율 10~20 *유치원(10~25)

학생(20) 참여율 5~20 *유치원(10~25)

교육방법 및 활용(30)
대면교육 15~30 대면교육 최소 1회 이상 

필수 실시비대면교육 10~15

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3회 이상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2
*내부규정, 학칙 교육과정 
편성 등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예)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 교육방법

    

대면교육

1. 전문강사, 지정기관, 사업수행기관 교육
- 전문강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교육강사
- 지정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 사업수행기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2. 일반강사 교육
3. 내부직원 교육
3-1. 특수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분야 교원

비대면교육
5.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6. 일반 자료 활용 교육

  - (부진기관 기준)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결과보고서(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교육계획서로 갈음), 연수 명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교육계획 수립

  1. 연간 교육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목표, 내용, 일시, 대상, 방법, 강사 등 필수 포함

  2. 통합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필수 요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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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연계 장애공감수업 운영 자료(서울시교육청 개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웹 탑재 링크

“서로 다른 우리,
 함께 놀이해요”

“서로 다른 우리,
함께 해요”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 바로가기

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카드뉴스(서울시교육청 개발)

연수 
비교

유치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초·중·고
학생

통합학급
교사

 학교관리자 대상 통합교육 안내서(서울시교육청 개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https://buseo.sen.go.kr/buseo/bu21/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2&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420&q_bbsDocNo=20250819180250879&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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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예시]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계획

202○학년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계획(안)

○○학교

Ⅰ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03호)

Ⅱ 목 적

 ❍ 학생 및 교직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존중하게 
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통합교육 실행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지원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

Ⅲ 방 침

 ❍ 일회성 행사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시간을 미리 확보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여 추진

 ❍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직원 회의 또는 
연수시간을 확보하여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할 수 있음

 ❍ 학부모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실시하며,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등에서 전문강사, 우수 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후로 교육주간을 정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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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선정 시 본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

 ❍ 학년 초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합학급 적응기간에 통합학급별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거나,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전교직원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별 
적절한 지원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음
(단, 개인정보, 과도한 정보제공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

Ⅳ 세부운영계획

1. 개요

영역 대상 일시 내용 비고

장애공감
교육 주간
(1학기)

전교생
장애이해교육 드라마‘***’시청 

및 소감문 작성
교육부 제작 장애이해 

교육용 드라마 

전교생
장애인의 날 기념 백일장 홍보 

및 공모
참가자는 

특수학급으로 신청

1학년
3반, 4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통합학급 대상 
외부강사 교육

전교생 및 
학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오행시 짓기 우수 작품 시상

장애공감연수 교직원 함께하는 통합교육

장애인식개선 학부모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외부전문강사 교육

장애인권교육
(2학기)

전교생

장애인권 관련 영상 시청 및 
소감문 작성

독서 챌린지
(장애 이해 도서)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가. 일시: 202○년 4월 **일 *,*교시(학급별 1시간씩 운영)
  나. 장소: 각반 교실
  다. 대상: 1학년 3반, 4반(특수교육대상 학생 소속 학급)
  라. 강사: **복지관 장애이해교육 전문 강사 ○○○
  마.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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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과 함께하는 오행시 짓기 행사

  가. 오행시 주제: 배리어프리
  나. 활동 방법: 배리어프리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패들렛) 후, 배리어프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행시 짓기를 함
  다. 추진 일정

    

순 일정 내용 비고

1 202○년 **월 **일
 배리어프리 소개
 - 패들렛에 내용 탑재
 - 가정통신문으로 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2 202○년 4월 **일 ~ **일  오행시 제출 패들렛으로 제출

3 202○년 **월 **일  우수작 선정 및 결과 발표 가정통신문 발송

4 202○년 **월 **일  우수작 시상 

5 202○년 **월 **일  오행시 결과물 전시 특수학급 앞 및 게시판

  라. 시상 계획
   - 공감상: 3명, 상품 ○○
   - 함께상: 5명, 상품 ○○○

4. 독서 챌린지

  가. 기간: 202○년 10월 **일 ~ **일
  나. 활동 방법
   - 장애이해, 다양성 존중 관련 도서 등을 선정한 후, 특수학급 및 학교 도서관에 

별도의 대여 부스를 만들어 홍보함
   - 자유롭게 책을 읽고, 느낀 점 등을 패들렛에 기록함
   - 다독자와 소감 작성 우수자를 선정하여 기념품을 증정함

  기념품은 장애인 기업, 장애인 생산 물품 등을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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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5. 교직원 대상 장애공감 연수 

  가. 일시: (1차) 202○년 **월 **일, 15:00~16:00 (2차) 202○년 **월 **일, 15:00~16:00
  나. 장소: 직원 회의실
  다. 대상: 전 교직원
  라. 강사: (1차) 특수교사  (2차) 외부 전문 강사 
  마. 교육 내용: 함께하는 통합교육, 공존의 학교문화 형성

  연수 명부를 작성하면 결과 보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가. 일시: 202○년 **월 **일, 10:00~11:00
  나. 장소: 시청각실
  다. 대상: 학부모
  라. 강사: 외부 전문 강사
  마. 교육 내용: 함께하는 통합교육

  연수 명부 작성 또는 사진 촬영 후 보관하여 결과 보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Ⅴ 예산운영계획

항목 내용 산출식 소요예산 비고

운영비

교직원 연수 강사료

학부모 연수 강사료

장애공감 교육 주간운영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

장애인식개선 기념품 / 상품 제작

합 계

Ⅵ 기대효과

 ❍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인성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삶 실현
 ❍ 다양성 존중교육으로 ‘다 다름’에서 ‘다다름’으로 이끌어 가는 공존의 학교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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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장애이해교육 실시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운영 계획(안)

1. 관련: ○○학교-0000(202○. *. **) 통합교육계획

2. 학생 대상 1학기 장애이해교육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일시 장소 내용 강사 <교육방식> 비고

1학년 
각반 

교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외부 

전문강사
강의식

○○복지관 장애이해

교육 전문 강사

전교생
각반 

교실

너만의 거리에서, 

우리는
-

교육영상

활용

202○ 교육부제작 

장애이해교육용 

드라마

전교생
각반 

교실

배리어프리영화제

(영화시청, 소감

주변의 배리어프리 

찾아보기 등)

-
교육 자료 

활용

패들렛에 제시된 자

료를 활용하여 개인 

활동 후, 결과물 제출

3. 운영예산: 금000원(금몇십몇만원)

붙임 202○학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운영 계획(안)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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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기안문 예시] 장애공감문화 주간 운영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장애공감문화 주간 운영 계획(안)

1. 관련: ○○학교-0000(202○. *. **) 통합교육계획

2. 202○학년도 장애공감문화 주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역 대상 활동내용 기간

장애공감교육

통합학급 
학생

장애공감교육
3월 중 

통합학급별 1시간

전교생
장애공감교육 영상 시청 

및 감상문 작성
4월 22일(*)

장애공감교육 
홍보 및 

장애인권교육

전교생
&학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챌린지”

4월 18일(*) 
종이 통신문 제공,

4월 22일(*)까지 소통챌린지 
영상 제출

전교생
장애인의 날 홍보 및 

소통챌린지 전자게시판 게시
4월 18일(*)

~4월 29일(*)

장애공감교육
연수

교직원 공감으로 시작하는 통합교육
4월 18일(월)

교직원 회의 중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3178 / http://

전화 /전송 /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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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1. 관련: ○○학교-0000(202○. *. **) 통합교육계획

2. 202○학년도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 15:30~16:30

  나. 장소: 학교 회의실

  다. 대상: 전 교직원

  라. 강사: ○○○

  마. 내용: 그 해 교육자료 또는 내용에 근거한 제목 작성

  바. 기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직원의 경우 원격연수 실시

3. 소요예산: 금00원(금몇십몇만원)

붙임  202○학년도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 http://

전화 /전송 /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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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개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은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서울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학교 여건,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음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밖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당일형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의미

1.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가.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반영

  ⦁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목적, 일시, 대상, 방법 등 연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포함

    - 교육과정 시수, 학생안전대책, 불참학생 교육계획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나.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별도 계획 수립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실시

  다. 현장체험학습 장소 사전답사: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수립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가능하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학교 자율결정 사항은 학교 협의 후 추진

2.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한 수업 시수 산입

  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해 실시하는 수업 시수는 관련 교과(군)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로 산입

  나. 무리한 수업시수 산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다. 학생의 일상적인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9시~17시 실시 권장

  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바탕으로 학교장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산입

  마. 현장체험학습의 장소, 학교 도착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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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관련자료 

2026 서울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체육건강예술교육과-1569, 2026.2.5.)

    -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등 참고

 서울특별시 (유/초/중/고/특수교육) 교육과정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 자료 – 관련 공문 참조

 관련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학년초 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안내한 경우 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생략 가능
2. 수익자부담경비가 없는 경우, 참가동의서 수합 여부는 학교 자율 결정
3. 현장체험학습 장소 사전답사
  - 교육목적, 거리, 시간, 안전, 유해환경, 위생 상태 등 확인
  - 온라인을 통해 여건을 확인하는 ‘온라인 답사’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답사’로 구분
  -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수립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가능

 [기안문]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기안문]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지출 품의(재정문서)

 [계획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서식]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보고서

 [서식]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현장점검 내용

 [서식]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서식] 현장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를 위한 체크리스트

https://www.law.go.kr/ordinScNw.do?menuId=3&subMenuId=35&tabMenuId=161&query=%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A%B5%90%EC%9C%A1%EC%B2%AD%20%EC%9E%A5%EC%95%A0%EC%9D%B8%EC%8B%9D%20%EA%B0%9C%EC%84%A0%EA%B5%90%EC%9C%A1%20%EC%A7%80%EC%9B%90%20%EC%A1%B0%EB%A1%8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4%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EB%B0%8F%EA%B6%8C%EB%A6%AC%EA%B5%AC%EC%A0%9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51111,21115,20251111)/%EC%A0%9C13%EC%A1%B0
http://%E3%80%8C%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20%EB%B0%8F%20%EA%B6%8C%EB%A6%AC%EA%B5%AC%EC%A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3%80%8D%20%EC%A0%9C14%EC%A1%B0(%EC%A0%95%EB%8B%B9%ED%95%9C%20%ED%8E%B8%EC%9D%98%EC%A0%9C%EA%B3%B5%20%EC%9D%98%EB%AC%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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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1. 관련: ○○학교-000(202○.*.*)  20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2. 202○학년도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학년도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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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지출 품의(재정문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6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지출 품의

1. 관련: ○○학교-000(202○.*.*)  202○ ○○학교교육계획

2. 202○학년도 6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나. 장소: 

  다. 참석인원: 0명(특수교육대상학생 0명 중 0명, 불참학생 없음)

  라. 인솔교사: 0명(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사)

  마. 소요예산: 금0,000원(금000원)

    1) 산출내역 입장료 (학생) 00원*00명=00원, (교사) 00원*00명=00원

식비(학생) 00원*00명=00원, 간식비(학생) 00원*00명=00원  

    2) 학생 1인당 경비 000원(경비는 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  

  바. 세부운영계획: [붙임2] 참고

붙임  1. 일반지출품의서 1부.

      2. 202○ 6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안) 1부. 

      3. 견적서(입장료) 1부.  끝.

 필요시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에 ①답사결과 보고서 ②잔류학생 지도계획 ③안전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재를 득할 수 있음

교사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비공개(6)



2026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88

 [계획서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202○학년도 ○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안)

○○학교

Ⅰ 근 거

 ❍ 20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체육건강문화예술과-, 202○. **. **.)
 ❍ 202○ ○○학교 통합교육계획(○○학교-000, 202○, **. **)

Ⅱ 목 적

 ❍ 대중교통 이용, 공공질서 준수 등 기본생활 태도를 익힘
 ❍ 식물 심기, 채소 수확하기 등의 농촌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활 모습에 관심 

갖기

Ⅲ 방 침

 ❍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되 학생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장과 사전 협의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회, 국어, 과학, 창의적체험활동을 보충하는 활동으로 계획하며, 
사전․당일․사후 교육활동이 연계적으로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각 활동 시 주의할 점을 
충분히 교육

 ❍ 당일 갑자기 발생하는 불참학생은 통합학급의 수업에 참여
 ❍ 입장료, 체험활동비. 교통비(전세버스), 보험료 등 체험학습 운영비는 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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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운영계획

  
1. 개요

  

일시 202○년 ○월 00일, 09:00~16:40

장소

주제

참가인원
00명

(특수교육대상학생 00명, 특수교사 00명, 특수교육지원인력 00명)

관련 교과 및 시수
사회 2시간 과학 2시간

국어 2시간 창체 1시간

2. 일정표(활동내용)

  

시 간 일 정 비 고

09:00-09:30  • 집합 및 인원점검, 조별 모임 후 출발

우천이나 

대기오염 시 예정대로 

진행

※ 대기오염 시 마스

크 착용

09:30-10:20
 • 안전교육 - 야외활동 시 지켜야 할 일 알아보기
 • 도착 및 활동 안내

10:20-12:20  체험

12:20-13:20  • 점심식사

13:20~14:30  체험

14:30-15:30
 • 인원 점검 및 출발, 학교 도착
 • 교통안전교육 - 차량 이동시 지켜야 할 일 알아보기

15:30-16:40  • 안전 하교 및 생활지도

3. 교통수단 및 이동 경로

항 목 내  용

교통수단 학교 ↔ 서울역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00번(학교 입구) 승차 → 청량리역환승센터 하차 → 1호선 

청량리역 승차 → 서울역 하차

소요 시간 약 1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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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지원 인력 배치

순 반 학생명 지원인력 순 반 학생명 지원인력

1 특수교사 000 6 지원인력 000

2 지원인력 000 7 지원인력 000 

3 특수교육실무사 8 특수교사 000

4
계

여(**), 

남(**)
특수교사 2명,
지원인력 4명5

5. 준비물

교 사  간편복, 아동명단, 호루라기

학 생  반티, 운동화, 도시락, 물, 비닐 봉투 2장, 멀미약 등

6. 불참학생 지도계획

  가. 불참학생 없음
  나. 사전계획에 의한 결석이 아닌, 당일 불참이 결정된 경우 학생의 건강 상태(감기, 

배탈)를 고려하여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등교하여 
통합학급에서 수업받도록 조치

7. 유의사항

  가.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유의
  나.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도록 지도
  다. 교사 지시에 잘 따르고 개인 활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8. 사전답사

  가. 일  시: 202○. 00. 00.(수), 13:00~16:40 실시 예정
  나. 답사자: 특수교사 2명(예정)

9. 사전 안전 지도 내용

  가. 학생 사전안전교육(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 자료 별첨)
    1) 일시 : 202○. 0. 00.(0) 
    2) 교통안전 지도 – 승, 하차 시 유의점, 차내 행동 유의점, 안전벨트 착용, 멀미 대처법
    3) 체험 안전 지도 – 체험 활동 시 지켜야 할 점 숙지하기
    4) 성교육, 학교폭력 지도 - 성적 언어와 행동, 학교폭력 해당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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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추가 및 변경
- ‘학생안전매뉴얼’(2025.12.)을 참고 [바로가기]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사전안전교육
    1) 일시 : 202○. 0. 00.(0), 08:30~08:50
    2) 내용 : 전체 일정 및 활동 계획 안내, 장소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폭력예방교육, 

응급 상황 시 구체적 행동 지침 교육 등
    3) 방법 : 현장학습 계획서와 사전답사 자료를 이용한 교육

10.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가. 체험학습 준비 시 참가 학생 및 인솔자의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관리
  나.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미리 준비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가능한 방법(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즉시 연락
  다. 사고 초기에는 보고 체계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먼저 확인 후 연락
     (선(先) 유선보고, 후(後) 사안보고서 제출)
  다.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구조 및 응급 후송 요청

Ⅴ 예산운영계획(안)

 ❍ 항목: 특수교육 교과활동 교육운영비
 ❍ 산출근거                                                           (단위: 원)

  

항목 내용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운영비

입장료

체험료

보험료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 인건비 교육청지원

학생 간식비

합 계

   ※ 입장료, 체험료 등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반자 할인 가격 적용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DocNo=20251217090206275&q_pagePerPage=10&q_pagingEndNum=10&q_rowPerPage=10&q_pagingStartNum=1&q_currPage=1&q_bbsSn=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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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심신의 건강 증진 및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함양 
 ❍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직·간접 경험으로 사회적응 능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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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답사결과보고서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보고서(서울시교육청 서식 인용)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결과보고서

 1. 답사 개요

답사 일시  202○년  00월  00일  화요일   15;00 ~17:00

답사 장소

참여 교사

 2. 답사 결과  

순 내          용 점수 의견

1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10)
2 효율적인 코스 선정(10)
3 교육 프로그램 (10)
4 학생 수용 규모와 체험지 이동 거리의 적정성(10)
5 학생 안전생활 보장(10)
6 시설물의 청결도(10)
7 유해환경 차단 (10)
8 장애인편의시설 구축 여부(10)
9 기타 의견

소     계

 3. 답사 사진 

장애인화장실 체험장 내 엘리베이터 내부 시설

 4. 답사 종합의견

- 버스 승하차 장소와 아쿠아리움이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휠체어 이동 시 어려움이 없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쿠아리움 내 지체장애학생의 이동 동선 및 사용 가능 화장실 확인하였음

-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 ○○ 내 푸드코트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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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내용 예시]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현장점검 내용(출처: 서울시교육청)

사전 답사 현장점검 내용

점검내용 상 중 하 비고(의견)

1) 체험장 시설 ○

① 체험정은 인증 받은 기관인가? ○

② 학생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

③ 체험장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④ 시설 내외부에 선정적인 포스터나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

2) 안전

①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②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③ 계단이나 난간, 시설물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④ 설치물들은 안전한가?(각종 활동 장비 및 시설물)

⑤ 체험활동 중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⑥ 응급사고 발생 시 환자를 후송 할 병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가?

⑦ 체험장은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⑧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블록, 안전 손잡
이 등)과 휠체어 이동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가?

3) 위생

①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②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4) 식사 공간

① 학생 단체가 취식할 수 있는 규모와 공간이 확보되는가?

② 취식 공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③ 취식 공간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우천 및 미세먼지 발생 등의 날씨에 대한 대안 공간이 마련되어있는가?

⑤ 이동 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인가?

5) 일정 및 코스

① 학생의 신체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아람단 활동의 목적과 연계해 교육적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③ 자연보호 등의 자체 교육적 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6) 활동 지도자 자격

배치된 활동지도자는 자격과 학생 지도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점검자 : 교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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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가정통신문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출처: 서울시교육청 서식 인용)

학교 마크
202○학년도

슬기롭고(智)  성실하며(誠)  튼튼한(體) 어린이

특수학급
202○학년도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안내

202○학년도 특수학급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

용을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

리며, 참가 신청서를 00월 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 일 시 : 202○. 00. 00. (수) 09:00~15:00(도착 시각은 교통량에 따라 변동 가능)

   2. 장 소 : 00체험학습장 (경기도 광주시)
   3. 세부 계획

    

시간 내용

인원 점검(출결 확인), 안전 지도

인원 점검 및 출발, 학교 도착

※ 상기 일정은 학습장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준비물 : 간편복, 운동화, 점심 도시락, 식수, 음료, 간식 약간, 개인 돗자리, 화장지, 물티슈, 

비닐봉지(쓰레기 회수용), 마스크, 멀미약(아침 식사 후 미리 준비)  

   5. 참가비: 없음(교통비, 체험비는 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합니다.)

   6. 참고 사항
    ⚫ 행사 당일 비가 오더라도 체험학습은 실시합니다.
    ⚫ 학교 도착 예정 시간은 교통 사정에 따라 다소 이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방역 수칙 및 안전 교육은 ○○월 ○○에 실시 예정입니다.

    202○. 00. 00.

○○학교장  
------------------------ 절---------취---------선---------------------------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참가 희망 조사서

학년 반 번호 이 름 참가 여부(○, × ) 학부모 확인 비고

    -    (   )               (인) 불참 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귀하

  학년초 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안내한 경우 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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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예시] 현장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를 위한 체크리스트

(출처: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확인 비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특성

이동상의 어려움 □

멀미 여부 □

신변처리 가능 여부 □

복용하는 약 □

주의해야 할 특성 □ ※ 장애 및 행동 특성 등 

지원

방법

 이동

 지원 

및 

편의 

시설

교통 수단 및 이동 방법 확인 □

엘리베이터 유무 □

계단 외 이동 통로 여부 □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

장애인용 화장실 여부 □

점자블록 유무 □

안전 손잡이 설치 유무 □

청작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설치 유무 □

활동 

지원

지원인력 동행 여부 □
※ 필요 시 1일 지원인력 

채용 후 지원 가능

짝 배정 여부 □

현장 강사에게 학생 정보 전달 여부 □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비상연락처 등이 

기록된 이름표 준비
□

이동 시 이탈이나 낙오 여부 확인 □

경련 등 응급상황 시 처치 요령 숙지 □



555555555555555555555555555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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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 관련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관련문서

2024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2026 방과후 돌봄 길라잡이

2026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 유의사항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100% 보전 가능

수강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

강사선정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기안문]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계획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서식] 방과후학교 운영 일지

 [서식] 방과후학교 출석부

 [서식] 방과후학교 강사 출근부

 [서식]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설문지

(학부모용)

 [공고문]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모집 공고문

 [계획서]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https://buseo.sen.go.kr/buseo/bu11/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261&q_bbsDocNo=20240829163048833&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https://afterschool.sen.go.kr/web/schl/nbda/bordContDetail.do?mode=W&brd_no=269&post_no=4BCA363D41760498E063C0A8C82FBE7D
https://sdgjedu.sen.go.kr/CMS/admserv/admserv06/admserv0604/admserv060401/1353530_53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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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 [기안문 예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202○.*.*) 202○ 서울특수교육

   나.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000(202○.*.*) 202○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계획

2. 20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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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예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학교

Ⅰ 근 거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 202○ 서울특수교육(202○. *. **.)

 ❍ (중등)2026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Ⅱ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소질․적성 계발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 능력 신장

Ⅲ 방 침

 ❍ (예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금은 강사비 및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 가능

 ❍ (프로그램 개설)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하며,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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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 (참여원칙)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100% 보전 가능

 ❍ (수강료 원칙) 수강료는 강사비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서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책정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부서의 조직, 강사 선정, 수강료 책정 등의 주요 사항은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운영

 ❍ (운영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과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1시간 수업은 00분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

 ❍ 연간계획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26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운영

Ⅳ 세부운영계획

1. 프로그램 수요조사

  가. 조사기간: 202○년도 만족도 조사 시 차기 학년도 수요 조사 병행

  나. 조사내용: 희망 프로그램, 운영기간, 운영시간 등

  다. 조사방법: 설문지, 가정통신문

  라. 수요조사 결과(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00명 중 00명 응답)

연번 희망프로그램 1지망 2지망 3지망
운영기간

학기중 방학중

1 미술놀이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2 음악놀이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3 요리활동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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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설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요일 시간 회기 인원 장소

1

2

3

3.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

  가. 교사, 학부모, 강사는 서로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등에 유의

  나. 강사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담당교사와 협의하고 
공유하여 효과적인 학생 지도가 되도록 운영

  다. 학생 또는 학부모 설문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4. 강사의 임용 및 관리

   가. 강사의 자격 

    ⦁ 운영부서 관련 자격 소지자 (예) 컴퓨터반 : 컴퓨터 관련 자격 소지자

    ⦁ 해당분야 대학졸업자, 기술․기능 보유자

    ⦁ 교사자격 소지자 또는 현직 교사 중 해당 분야 유경력자 

   나. 기타 강사의 임용 및 관리: 「2026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따름

   다. 강사 선정 

  

프로그램명 이름 최종학력, 전공 및 자격증

  <현직교원>을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 ①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과도한 프로그램을 
담당해서는 안되고, ②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시수는 정규수업 담당시수(실수업시수)의 30% 
이내(방학기간은 담당수업시수의 1.3배 이내)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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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5. 교육활동 발표 및 수업 공개

부서명 대상학년 일시 장 소

  교내 일반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계획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공개수업을 함께 계획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6. 방과후학교 평가 계획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평가시기 평가자

프로그램 

운영 공개

ㅇ 준비, 전개, 정리, 만족도 분야에서 평가

  - 학습목표 제시, 동기유발,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

 ※일반 방과후 공개수업 일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음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ㅇ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ㅇ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조사

자체

점검·평가

ㅇ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학년말 1회 교원

    ※  학교 교육과정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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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관리

목적

◦방과후학교 활동 중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 중 혹은 귀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교내외의 폭력, 유괴, 성폭력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

방침

◦학생 생활지도 및 방과후학교 교실의 관리 철저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초등) 방과후학교의 학교 일과 시간 내 운영으로 유괴 및 폭력 등의 예방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조치 및 연락 체계 강화

◦정해진 시간에 귀가 지도하고 부모님과 긴밀한 연락체제 구축 

방법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

(연 2회 )

- 방과후학교 강사 교내 명찰패용

- 연2회 강사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예방 교육

- 방과후학교 활동 중에 학생이 혼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

안전귀가 지도 

- 방과후학교 종료 후 귀가 지도는 담당 강사와 협력하여 실시

-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학생이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 하굣길 안전 교육 및 안전 귀가 지도 실시

- 학교보안관과 CCTV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

생활지도

학생 특성 및 지도 방법, 지도 범위 등 공유

- 강사는 학생들의 올바른 수업 참여 태도 및 생활 태도 지도

-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평소 교실을 청결하게 유지

- 강사는 본인의 활동 장소 관리 및 에너지절약 이행 수시 점검

지원인력

활용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를 방과후

학교 지원인력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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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간 추진 일정(안)

순 세부 절차 내 용 추진 일정

1
운영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교육지원청 제출 3월

2
세부계획 수립

  교부된 예산에 따라 운영 횟수, 강사비, 

재료비, 수강료 등 세부계획 수립

  강사자격, 구비서류 확인

3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심의

(수강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

4월 초

4 수강신청   가정통신문 배부, 회수 3월 중순

5 강사 임용

  강사모집 공고(서울특별시교육청)

  - 1차 서류평가(3배수 선정)

  - 2차 면접

  계약 체결

  강사 복무 등 사전 교육

3월

6 교육활동 전개

  교육활동 관리

  활동일지 기록

  강사 출근부, 학생 출석부 관리

  강사비 지급

4월~12월

7 공개 수업   (필요시)부서별 학부모 공개수업 실시 연중

8 평가

  (필요시)방과후학교 공개수업

  학기별 학생 평가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내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반영 (프로그램 및 요일, 

시간 편성)

12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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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산운영계획

 ❍ 총액 : 금0,000,000원(금 원)

 ❍ 산출내역

강좌명 운영비 지출 계획 학생부담액 비고

강사비
시간당
00원

없음

본교 
방과후학교 
강사비에
 준하여
강사비
책정

재료비
1인당
00원

고용보험료

강사비
시간당
00원

재료비
1인당
00원

고용보험료

총액

 ※ 예산은 교육청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함.

 ※ 내부 강사는 고용보험료 지출하지 않음.

Ⅵ 기대효과

 ❍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에 기여

 ❍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기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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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일지 예시] 방과후학교 운영 일지

202○학년도 (  )부 방과후학교 운영일지

프로그램명 확인
강사 업무담당자

(인) (인)

회 월 일
지도시간

(시작~종료)
주요 활동 내용 특 이 사 항

1  

2

3

4

5

※ 방과후학교 운영 일지 활용

 1. 학교와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 특수교사가 일지 양식을 작성·관리한다.

 2. 강사는 매일 교육활동내용, 지도상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다.

 3. 필요한 매수만큼 철하고 앞면에는 학생 출석부, 차시별 교육계획을 첨부한다.

 4. 활동 종료 후 학생 개인별 총괄 평가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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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서식] 방과후학교 출석부

202○학년도 ( 부서명 ) 방과후학교 출석부(○학기)

 • 기간: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 강사명:             (인)

번 반 번호 이름 연락처

수업일 및 요일

비고/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 출석부의 작성 시 유의 사항

  1) 매 시간 출결 상황을 확인하여 지각·결석생이 있을 시는 그 사유를 파악한 후 <비고란>에 사유를 

기록 후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에게 통보

  2) 출석‒○, 결석‒×, 지각‒／○,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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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부 서식] 방과후학교 강사 출근부

202○학년도 방과후학교 (       )부 강사 출근부

(   )월
       일 자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성명

확인

     일 자

  성 명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명

확인

     일 자

  성 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성명

확인

     일 자

  성 명
31

성명

확인

 출근일 (     )일

        출근시간 (     )시간

 위 사실을 확인함.

202○.     .    .

                       확 인 자   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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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설문지(학부모용)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우리 학교 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설문은 본교 **반 방과후학교 운영과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차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학 교 장

1.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문항 설문내용
응답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2 주당 수업 시간(2회, 3시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 수업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 수업 환경 및 분위기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 자녀의 소질 계발과 실력 향상에 도움 되었습니까?

6
**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2. 강사 만족도 프로그램명 강사명

  

                             내용

만족도

매우 만족 보통 부족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1.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잘 지켰습니까?

2. 강사는 성실하게 가르쳤습니까?

3. 자녀의 소질 계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 강사는 학생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까?

5. 향후 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시겠습니까?

3. 202○학년도 ◈◈반 방과후학교 개설 희망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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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예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모집 공고문

○○학교 공고 제 202○-○○호

202○학년도 

◀ ○○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모집 공고 ▶

본교 방과후학교을 운영할 유능한 개인위탁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부 1명, ○○부 1명

2. 지원 자격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법령 상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3. 모집방법 및 일정 : 1차 제안서 심사, 2차 운영능력 심사(수업시연 포함)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202○.2.○.(금)

~ 2.○○.(목) 12시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정보란>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서 접수
202○.2.○.(금)

~ 2.○○.(목) 14시

- 방법: 전자우편(    @     )
- 제출서류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프로그램 운영제안서, 자기소개서 포함)

운영능력 심사 
대상자 통보

202○.2.○○.(목)
14시 이후

- 제안서 심사에 통과된 자에 한해 
프로그램 운영능력 심사 시간 개별 통지

운영능력 심사 
202○.2.○○.(금)

(정확한 시간은
개별 통보)

심사 장소 : 본교 회의실
수업시연(5분) 준비
- 제출서류
 1)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1통(해당자에 한함)
 2)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결과 발표
202○.2.○○.(금) 

예정
(합격자 개별 통지)

- 추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1부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의 건강진단서는 약식이므로 불가능함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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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202○년 ○월 ○일(○) ~ 202○년 ○○월 ○○(○)

  나. 세부사항

 

프로그램명
정원기준

(명/반당)

강사료

(원/시간)

수업

요일
수업시간 반

대상

학년

○○프로그램

6

(특수교육

대상학생)

      원 월

13:10~14:10 A 1~2

14:10~14:50 B 3~4

15:00~15:40 C 4~6

○○프로그램

6

(특수교육

대상학생)

      원 수 14:00~15:20 A 4~6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강사 선정 후 계약 전까지 필요서류 제출 미비나 연락 두절시 차순위자 채용

  마. 문  의 : 1) ○○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 02-***-****(평일14~16시)

              2) 교무실 ☎ 02-***-****

  바.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교통편: ① 지하철

② 버스

202○. **. **.

○ ○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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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접수번호 사진

신청 프로그램

지

원

자

성  명
한글 성    별 남 / 여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주 소 : 

연락처 : (집)                      (휴대폰)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상태

(졸업,수료,중퇴)
(졸업,수료,중퇴)

경

력

기     관 기     간 기     관 기     간

자격

및

면허

취 득 년 월 일 자격․면허명 수여기관 비     고

관련

수상

경력

취 득 년 월 일 수 상 명 수여기관 비     고  

붙임 : 1.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본인은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강사 선발을 위해 ○○학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에 동의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안서 평가 만료일까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출하는 운영 제안서에 허위의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되어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지 원 자                      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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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운영

수강료(월간) 교재

(있을 

경우 

기재)

교재명(출판사) 예정가격*

희망요일

운영시간 주당    차시

재료비예정액               원*

* 예정가격은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교재의 최고액

강좌 목표

주요 교육내용

주요 강의 방법

평가 방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자율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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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자기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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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예시)

  가. 관련 근거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제13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시행령 제21조

  나. 목적
    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전일제 교육 및 돌봄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지원한다.
    2) 교육과 보육의 통합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3)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사회참여 증대를 지원한다.

  다. 운영방침 
    1) 방과후 과정에 강사 1인을 배정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

요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2) 특수 방과후 과정 운영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일반 방과후 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흥미, 요구 및 발달에 적합한 유아·놀이 중심 돌봄 활동으로 운영한다.
    4) 특수교사와 특수 방과후 과정 강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각 유아의 개별화교육 목표의 성취 및 

안정적인 일과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라. 세부 운영계획
    1) 운영대상: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 중 희망자
    2) 운영기간: 202○년 3월 ~ 202○년 2월 (유치원 방과후과정반과 동일)

평일 7:00~20:00 
(학부모의 요구 조사 및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치료 등을 고려하여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3) 원아 현황

학급편성 특수에듀케어(○○○반)

학급인원 ○명

통합학급 

배치 현황

○○○반 △△△반 □□□반

남 여 남 여 남 여

○명 ○명 ○명 ○명 ○명 ○명

    4) 학급정원: 당해 연도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인원
    5) 에듀케어 운영
      가) 방과후 과정 교실과 일과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 간의 원활한 협의 및 협력교수를 통해 

효과적인 통합교육 및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일일교육 및 놀이실행안은 일반 방과후 과정반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6) 연간 운영 일수: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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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과후 과정 일과 운영 편성 계획(예시)

시간 활동 내용 비고 

07:00~09:00 등원 및 자유놀이 아침 돌봄교실에서 통합운영 

09:00 ~ 13:00 교육과정 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따름 

13:00 ~ 13:10 인사나누기 및 일과 소개 
교육과정–방과후 교사 간 

유아 상태 및 유의사항 공유 

13:10 ~ 13:50 휴식 및 조용한 놀이 휴식·낮잠 탄력 운영 

13:50 ~ 14:20 특색활동 참여 수준 및 흥미에 따라 활동 조정 

14:30 ~ 15:00 오후 간식 알레르기 및 식생활 유의사항 반영 

15:00 ~ 15:10 1차 하원

15:10 ~ 16:00 오후 바깥놀이(신체활동)
기상 및 안전 상황에 따라 

실내활동으로 대체 

16:00 ~ 16:10 2차 하원 

16:10 ~ 17:00 책 읽기 및 자유놀이 

17:00 ~ 17:10 3차 하원

17:10 ~ 20:00 자유놀이 및 귀가 
개별 귀가 시간에 맞춰 

돌봄 중심으로 운영 

 ※ 일반 방과후과정과 통합 운영하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돌봄 여건과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음.

  바. 기타 안내사항
    ⦁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미설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치원 실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일반 방과후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며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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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초등) 2026 방과후·돌봄 길라잡이 참고

 늘봄지원센터 및 늘봄지원실 운영(길라잡이 123p)

다. 인력 운용
1) 늘봄지원실장

가) 정의
l 단위학교 방과후·돌봄 업무의 관리자로서 방과후·돌봄의 계획 수립, 편성·운영, 평가 등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연구·조정의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지원실 인력 등을 지휘·감독하는 인력
나) 자격
l 기존 교원 중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여, 임기(2년) 동안 교육연구사 신분 

부여(전직)
l 임기 종료 후 기존의 교원 직책으로 복귀(재전직)

다) 역할
l 늘봄지원실 업무 총괄
l 유닛교 업무 지원
※ 늘봄지원실장 중심으로 특수학급 방과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l 연간 방과후·돌봄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연간 일정, 운영 방법, 방과후·돌봄교실 확보 계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운영 시간, 참여 학생 수, 자원봉사자 등 

인력 활용 계획, 강사 확보 계획, 급·간식 및 안전 관리 계획, 학부모 안내 및 홍보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

※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할 경우, 학교 밖 이동 학생의 동선 및 안전 관리 계획 포함

 늘봄지원센터 및 늘봄지원실 운영(길라잡이 261p)

5-다. 특수학급 방과후 행정업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특수학급 방과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지원실에서는 행정업무(길라잡이 p.122 ~ p.125) 

전반을 담당하고, 특수교사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함

다만,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적 지원 사례 -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학생 득성, 생활지도 사항, 문제행동 대처방안 등), 프로그램 및 적합한 
강사 추천,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제안관련 협조 등

※ 늘봄지원실장 중심으로 특수학급 방과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다만, 늘봄지원실장 미배치교에서는 특수방과후 운영계획 수립, 심의 참여, 강사 선정 등 방과후 

교실 기본 방향 수립과 관련된 내용은 유닛교(실장)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내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협의 절차 없이 교육실무사(늘봄)에게 일방적으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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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학생 평가조정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제9호(교과할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관련자료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교육부)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중학교, 고등학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교육부, 2024)

2026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과목별 지원자료집

 [참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 [참고] 학교급별 장애학생 평가조정 관련 지침(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 [평가조정] 시각장애, 지저장애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 [평가조정] 중간고사 기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계획

 [학업성적관리규정] 장애학생 평가 관련 학업성적관리규정(교육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260301,21078,20251111)/%EC%A0%9C28%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4%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EB%B0%8F%EA%B6%8C%EB%A6%AC%EA%B5%AC%EC%A0%9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51111,21115,20251111)/%EC%A0%9C13%EC%A1%B0
http://%E3%80%8C%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20%EB%B0%8F%20%EA%B6%8C%EB%A6%AC%EA%B5%AC%EC%A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3%80%8D%20%EC%A0%9C14%EC%A1%B0(%EC%A0%95%EB%8B%B9%ED%95%9C%20%ED%8E%B8%EC%9D%98%EC%A0%9C%EA%B3%B5%20%EC%9D%98%EB%AC%B4)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7596&efYd=0#AJAX
https://www.nise.go.kr/boardCnts/view.do?m=0309&s=nise&boardID=13&viewBoardID=13&boardSeq=715958&lev=0&action=view&searchType=&statusYN=W&page=1
https://www.nise.go.kr/boardCnts/view.do?boardID=392&boardSeq=734808&lev=0&m=010702
https://seoulhsc.sen.go.kr/fus/MI000000000000000167/board/BO00000064/list0011v.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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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마련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한 바를 평가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평가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의 조정이란 평가 문항의 제시 방식, 답안 작성 방식, 평가 환경, 평가 실시 시간 등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조정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별화교육지원팀에 필요한 평가조정 방안에 관한 협력을 요청해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방향 
등을 결정한다.

              출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1. 장애학생 교과학습 평가의 원칙 

 - 통합학급의 평가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평가조정’ 지원 

 - ‘평가조정’을 통해서도 평가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의 평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2. 장애학생 평가 참여 유형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장애학생의 평가 유형에 

따라 교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Œ 평가조정이 없는 학생: 평가조정 없이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과 동일하게 평가 참여 

� 평가조정 대상 학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

황 평가 및 관리 6. 기타’에 따라 평가조정 지원 

   ※ 평가조정의 예: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력 배치 등(장애학

생 평가조정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2016)참고) 

Ž 평가 참여가 어려운 학생: 장애가 심하여 평가조정을 하여도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평가에 참여하기 어

려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 기타’에 근거하여 ‘인정점 부여’를 할 수 있음 

 출처: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교육부)

평가 참여 유형

Œ 평가조정이 없는 학생 � 평가조정 대상 학생 Ž 평가 참여가 어려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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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학생 평가 운영 절차

출처: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가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학생이 
학습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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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학생 평가조정

 [참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2.  나. 1) 

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점 취득을 위해 이수 기준이 적용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되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 지도는 미도달 예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실시하는 

학습 관리와 지원에 초점을 둔다. 수업 중 지도나 방과 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을 예방 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미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보충 지도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보충 지도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보충 학습,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학점이수 인정기준 

안내」 등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와 교과 협의회를 통해 선정한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별 담당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의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출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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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이므로 장애특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별도의 과목 이수기준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수기준 설정․운영 방법)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

출처: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지원자료[바로가기]

구분

학점이수 인정 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추가학습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여
운영)

비고출석률
(과목 출석률

2/3 이상)

학업 성취율
(학업 성취율 
40% 이상)

이수기준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

운영 방법
(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제한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이수기준 등 적용 

가능 경우

별도 적용
가능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2/3)

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
가능

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 가능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 운영
방법(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

-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151p 

https://seoulhsc.sen.go.kr/fus/MI000000000000000167/board/BO00000064/list0011v.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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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학교급별 장애학생 평가조정 관련 지침(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제15조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장애학생이 평가를 받을 때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출처: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26 서울시교육청)

제29조(장애학생 평가조정) ① 학교장은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장애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1.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시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학생을 위해 확대 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2.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실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3.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③ 학생이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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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조정 예시] 고등학교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생 사례

• 1학기 교과 평가 계획(안) 

학년 반 번호 학생명
배치
유형

평가
참여 교과

장애 정도 및 학습 방법 

0 0 0 000
일반
학급

모든 교과
평가 참여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 개인 확대경, 휴대용 독서확대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활용 
- 책과의 거리가 근거리(5~10cm 이내)여야 독서 가능 
- 수업 중 칠판은 망원경을 사용함 
- 평가시 활동보조원의 지원이 필요함 

평가 참여 
유형

평가조정 대상자 

구분 평가조정방법

지필평가
- 별도의 고사실에서 평가 
- 확대 독서기 사용
- 대독 필요

- OMR 카드 대필 필요 
- 시험시간 1.5배 연장 

수행평가

- 논술평가 중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1.5배 시간 연장 필요. 

- 시각적 변별을 요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 평가 제시 및 반응 형태, 시간, 평가 조건 및 절차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과목별 평가조정 사항> 
• 수학 - 논술평가시 1.5배 시간 연장 

• 영어 - 지필로 하는 영어 작문, 어휘평가 시 1.5배 시간 연장 

• 한국사 - sns홍보하기, 문화재 비평문 쓰기, 문호 개방에 대한 주장문 쓰기, 탐구활동지 
작성 등 시력이 요하는 과제일 경우 1.5배 시간 연장 

• 통합사회 - 논술형 평가(1, 2) 시 1.5배 시간 연장 필요 

• 통합과학 - 논술형 평가(탐구보고서Ⅰ, II / 수업활동평가) 1.5배 시간 연장 
• 체육 - 배드민턴: 시각장애로 인하여 구기종목에 어려움이 있음. 배드민턴 셔틀콕 변별에 

어려움 → 제시 및 반응 형태, 시간, 평가 관련 조건 및 절차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필요. 

논술형 평가 시 1.5배 시간 연장 
• 미술 - 시각을 요하는 수행평가 시 1.5배 시간 연장 

• 과학탐구실험 - 시각장애로 인하여 과학 실험 참여 및 결과를 시각적으로 변별이 어려움. 

평가 관련 제시 및 반응 형태, 시간, 평가 관련 조건 및 절차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필요 

출처: 2025학년도 중 ·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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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학생 평가조정

 [평가조정 예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출처: 교육부)

• 1학기 교과 평가 계획(안) 

학년 반 번호 학생명
배치
유형

평가
참여 여부

장애 정도

0 0 0 000
특수
학급

(시간제)
부분 참여

- 지적장애(중증)
- 간단한 몸짓 상징이나 지시어를 이해함
-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여 시험문제 이해 및 답안지 

작성이 어려움

구분 평가 시행 및 채점 방법

지필평가
예시1) 인정점을 부여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평
가함
예시2) 별도의 고사실에서 평가, 대독‧대필

수행평가

【통합학급 수업 참여 교과】

• 음악
- 수행평가의 세부 영역[연주-가창(50%), 감상(50%-논술)] 중 감상영역은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평가하며, 연주-가창은 수행 결과에 따라 평가

• 미술
- 수행평가의 세부 영역[표현-주제와 조형(40%), 표현-평면표현(35%), 감상-작품성

찰보고서(25%-논술)] 중 감상영역은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평가하며, 표현영역은 수

행 결과에 따라 평가

• 체육
- 수행평가의 세부 영역[운동-줄넘기(20%), 운동-PAPS(30%), 스포츠-배구(40%), 

표현-체조(10%)] 수행 결과에 따라 평가

【특수학급 수업 참여 교과】

•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과학, 한국사

- 인정점을 부여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평가함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통합학급 수업 참여 교과】

• 교과담당교사가 학생의 수업 중 평가와 관찰을 통해 파악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이 구

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특수학급 수업 참여 교과】

• 특수교사가 학생의 수업 중 평가와 관찰을 통해 파악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과담당교사에게 제공함

출처: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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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조정 예시] 중간고사 기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계획

1학기 정기(중간)고사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조정 및 시감 계획

1. 기간: 202○. *. **.(○) ~ 202○. *. **.(○)
2.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

3. 평가 조정 내용 

대상 학생
평가조정 영역 평가조정 유형 평가조정 내용

연번 학년반 성명

1

환경조정 별도장소 ○○○실

시간조정 시간연장 1.5배 시간부여

반응형태 조정 답안지 이기요원 배치
사회복무요원 

배치
2

환경조정 별도장소 특수학급3
4

4. 평가조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시감 계획

 가. 시감 교사: 표 참조
    ※ 장애학생 평가조정(시간 연장)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시감 교사는 1회 시감을 2회 시감

으로 인정한다.
 나. 시감 지원: 사회복무요원 1명
 다. 시감 일정

   날짜
시간

0월 00일(○) 0월 00일(○) 0월 00일(○) 0월 00일(○) 0월 00일(○)

1교시
영어(03)

 :50분(75분)

수학(02) 

:50분(75분)

통합과학(06) 

:40분(60분)

국어(01) 

:50분(75분)

통합사회(05) 

:40분(60분)

시험시간 13:20-14:10 13:20-14:10 13:20-14:10 13:20-14:10 13:20-14:10 

시간조정 13:20-14:35 13:20-14:35 13:20-14:30 13:20-14:35 13:20-14:30 

시감교사 ○○○ △△△

2교시
한국사(04)

 :40분(60분)

시험시간 14:30-15:30

시감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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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학생 평가조정

 [학업성적관리규정 예시] 장애학생 평가 관련 학업성적관리규정(출처: 교육부)

제00조(기타 성적처리) 
  ①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기타 신체부상으로 인한 학생이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 응시가 불가

능한 영역의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학생과 형평성 및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영역 성적 처리(예시) 

[예시 1] 수행평가의 일부 영역에 점수가 있는 경우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기본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기본점수 제외)
×

해당학생 수행평가 참여 영역 
득점 총점 

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예시 2] 수행평가의 영역에 점수가 없는 경우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기본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기본점수 제외)
×

해당학생 지필평가 득점 

지필평가 배점 총점

[예시 3] 수행평가 100%의 경우에 점수가 없는 경우 

 영역별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 해당학생 논술형 평가 영역 득점 
논술형 평가 영역 총점 

  ② 장애학생 평가조정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증빙자료는 필요 시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 기기, 보

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가)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 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

(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

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나)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

가로 대체한다. 

   (2)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 관리위

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조(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 및 성적처리) 

  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는 동일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② 평가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00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제시된 장애학생 평가조정사항을 기본으로 적용

하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추가 조정 사항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조정 등을 통해서도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인정

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등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일반 학생

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④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평가 내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출처: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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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선생님들께

특수교육지원인력은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지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통합참여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화지원팀 협의를 통한 지원내용, 
방법 및 시간 등을 기본으로 당해연도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아래 계획과 각종 양식을 참고하시어 학교 실정에 맞는 단위 학교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요구에 맞는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제시한 예시자료는 필수문서가 아님)

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계획서]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 [기안문] 사회복무요원 배치 요청
 [의견서]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의견서
 [기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근무시간 변경 신청)
 [기안문] 사회복무요원 방학 중 복무(근무지정 배치)
 [기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특별휴가 부여)
 [기안문] 외부 지원인력 채용
 [기안문] 일일지원인력 인건비 품의(재정문서)
 [서식] 외부지원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외부지원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서식] 외부지원인력 사전교육 및 서약서
 [기안문]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 [계획서]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 [서식] 자원봉사자 위촉장
 [서식] 자원봉사자 근무상황부
 [연수자료] 특수교육지원인력 학교 자체 연수 내용1
 [연수자료] 특수교육지원인력 학교 자체 연수 내용2
 [서식] 특수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28%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20251223,35940,20251223)/%EC%A0%9C25%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20250621,00360,20250620)/%EC%A0%9C5%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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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인력 유형 

특수교육실무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자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로 배치된 인력

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실시되는 장애학생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무청에서 교육청 배치 후 각 학교로 근무 지정된 인력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 참여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시간제)지원인력

기타

-장애학생학습도우미 : 자치구에서 신청 학교 중 선정 예산 지원인력

-대학(원)생 교직과목 실습이수자 : 봉사학생으로 봉사 시간에 대한  학교장 승인 

필요(대학교와 연계 가능)

-자원봉사자 : 자발적 신청에 의해 봉사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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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202○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안)

○○학교

Ⅰ 근 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경우

 ❍ 2026 서울특수교육(공문 참고) 

Ⅱ 목 적

 ❍ 특수교육지원인력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 강화

Ⅲ 방 침

 ❍ (유형)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등을 총칭함

 ❍ (역할) 개별화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생활 전반에 요구되는 활동을 지원

 ❍ (배정)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결과에 따라 개별 학생의 지원 시간,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결정 

 ❍ (역량강화) 특수교육지원인력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추가 지원) 추가로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지원인력(예: 

구청 학습도우미,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등),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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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인력)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활동에 (일일)지원인력을 이용할 수 있음

 ❍ (정보보호) 특수교육지원인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 규정 및 
지침 준수

 ❍ (대체 인력풀 활용) 특수교육실무사의 결원, 휴가,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필요 시 
즉시 충원, 업무 공백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채용공고 및 이에 
상응하는 면접, 서류 심사 등 생략 가능)

     -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인력풀 탑재 (https://work.sen.go.kr)
 ❍ (평가) 특수교육실무사의 근무성적평가는 본교의 교육공무직 근무성적평가와 함께 

연2회 실시(8월, 2월)

Ⅳ 세부운영계획

1.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지원인력 유형 성명 성별 연수명(이수 시간) 현임교 배치일
비고

(소집해제일 등)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기타(예:학습도우미)

※ 필요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을 위한 외부 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2. 특수교육지원인력 복무관리

  가.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채용 및 복무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인사 관리 규정과 
근로 계약에 따라 처리

  나. 특수교육실무사는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장학습 등의 활동으로 시간 
외 근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다. 특수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일은 연간 총 5일로 학교재량에 의해 조정되며 
특수학급 지원 업무 수행

https://work.sen.go.kr/work/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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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가. 지원 배정
    1) 특수교육지원인력의 학생별 지원과목 및 시간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안내
    2)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와 개별학생의 장애 

정도(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3) 현장체험학습, 수영교육, 학교 행사, 외부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에 따라 지원 

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4) 사회복무요원은 성별(남학생에게 배정)을 검토하여 배치
    5)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혹은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시간, 

본교의 배정 원칙 등을 안내하여 지원을 받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보호자 등이 각 
학교의 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특수교육지원인력별 운영 시간표
     (특수교육실무사 ○○○)

구 분
2025. 3. 00 ~ 2025. 3. 00 총(    )시간

월 화 수 목 금

등교, 자습시간 김00 : 등교 및 자습지원

1교시 이00:국어(도서관) 권00:사회 권00:사회 이00:음악(음악실)

2교시 박00:영어(영어1) 김00:체육(강당) 박00:미술(교실) 박00:체육(운동장) 박00:창체(필로티)

3교시 박00:미술(강당)

점심시간1 김00  (식사, 화장실, 양치)

4교시
박OO 

과학(과학실)

점심시간2
이OO: 

영어(영어실)

5교시 박00:체(운동장)
이OO:dmadkr

(dmadkrtlf)
김00:체육(강당)

6교시 박00:음악(음악) 권00:동아리(5-2)

방과후프로그램
저학년부:미술

(특수학급)

통합동아리

(특수학급)

하교 이00: 교문 이00: 교문 이00: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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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교육지원인력 주요 역할

  가. 지원인력은 담당교사가 작성한 교육계획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교사의 교육방침과 
지시에 따름

  나. 지원인력은 교사 고유의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다.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과 생활지도에 관련하여 담당 교사와 수시로 협의

영역 내용

개인 욕구 지원 • 신변처리, 식사 지도,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안전 생활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 수업 시간 이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학교 적응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 교실 환경 정리정돈, 학습 환경 준비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 현장체험학습, 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 창의적 체험활동, 수련활동 등 

학교장이 부여하는 교육활동 관련 업무 

5. 연수계획

  가.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교육지원청 지원인력 
연수, 학교 자체 연수 등 활용 

  나. 특수교육실무사는 연 15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연 2회 이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

    ※ 연수내용: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심폐소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대상 연수 내용

특수교육실무사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바로가기]
 :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교육지원청 지원인력 연수
• 학교 자체 연수 

※ 교직원 의무 연수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인권보호,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심폐소생술, 
개인정보보호 등)를 필수 이수사회복무요원

• 시도교육청별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배치 3개월 이내)
*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직무역량 교육 등) 실시
  (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직무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바로가기]
 :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
• 월1회 교육연수(사회복무포털에 등록)

기타 지원인력 • 학교 자체 연수 

https://iedu.nise.go.kr/
https://iedu.ni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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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수 운영 계획(안)

구분 연수 주관 연수주제 연수내용 비고

1 00학교 통합학급 지원
-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
- 통합학급 지원 방법

3월

2 00학교 교과별 수업 지원
- 교과별 수업 지원 방법 안내
- 보조공학기기 관리, AAC 사용 지원 

6월

3 00학교 신변처리 등 지원
- 급식 지원 방법 재교육

- 신변처리 지원 방법 재교육
9월

4 00학교 통합교육의 이해
- 통합교육의 목표 및 필요성

- 장애인식개선교육
11월

5 **교육지원청 공문으로 안내 연 4회

  

Ⅴ 기대효과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합교육의 
효과 극대화 

 ❍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적응능력과 교육적 
성과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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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학교)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1. 관련: 서울00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000(202○.**.**)

 2. 본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

복무 요원(1명) 우선 배치를 붙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붙임  1. (○○학교)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및 활용계획서 1부.

 2. (○○학교)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의견서 1부.  끝.

○○학교장
 수신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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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예시]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의견서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의견서

서울00학교에서는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를 요청합니다. 
본교 상황이                                              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00학생은                        특성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000학생은                       특성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학부모님께서도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면 000의 통합교육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합교육 활동지원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선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년  00월 00일 

0-0담임교사 0-0담임교사 0-0특수교사 0-0특수교사 0-0부장교사

000(서명) 000(서명) 000(서명) 000(서명) 000(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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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근무시간 변경 신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서울○○학교

수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00학교)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변경 신청

 1. 관련

   가. 서울00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000(202○.00.00.)

   나. ○○학교-0000(202○.00.00.) ← 통합교육계획 내부결재

 2. 본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 중식지원 활동을 하게 되어 학기 중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무지 성명
(생년월일)

근무 시간
사유

현행 변경

00학교 000
(****. **. **.) 09:00 ~ 18:00 08:30 ~ 16:30 점심시간 중식지원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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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사회복무요원 방학 중 복무(근무지정 배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여름방학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정 배치

 1. 관련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 1820호)

  나. ○○학교-0000(202○.00.00.) ← 여름방학 계획

 2. 본교 사회복무요원(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지원 업무)의 여름방학 중 복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배치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 **. **. ~ 202○. **. **.(여름방학)

   나. 대상: 사회복무요원 ○○○

   다. 근무시간: 08:30~17:30 ※방학기간 중 장애학생 점심시간 지원 중단에 따름

   라. 근무장소: 도서실 및 돌봄교실

   마. 임무내용: 도서대출 및 정리 업무 보조, 돌봄교실 점심배식 보조, 특수학급 교재 교구 정리

   바. 복무담당: 행정실장(복무상황부 행정실 비치)

   사. 복무원칙: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준하되 복무 기관인 학교복무규 정에 따름.  끝.

  사회복무요원의 방학 중 복무담당자는 행정실장, 교감, 교무실 근무자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함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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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사회복무요원 복무(특별휴가 부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 자율휴업일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부여

 1. 관련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5조(특별휴가)

   나. ○○○학교-0000(202○.**.**.)  ← 학교교육계획 내부결재

 2. 본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활동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 자율휴업일을 맞아 특별

휴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사회복무요원)

   나. 일자 : 202○. **. **.(요일) (1일)

   다. 휴가 제공 사유: 근무성적 우수.  끝.

  1)「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5조(특별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음

  2)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복무기관의 장은 개교기념일 

등 복무기관 휴무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특별휴가 적극 실시 권장함.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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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외부 지원인력 채용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교육대상자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일일)지원인력 채용

 1. 관련

  가.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0(202○.**.**.)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관련 공문

  나. ○○○학교-0000(202○.**.**.) ← 생존수영 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2. 3학년 1반 생존수영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일일)지원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가.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근로기간 근로사항 장소 

홍길동 남

202○.**.**.
~ **.**.

09:00-12:00
(일일 3시간)

특수교육대상자 
(3-1 ○○○)

생존수영교육활동 등 보
조

○○수영장 및 

본교 특수학급

   나. 채용 예정 지원인력의 범죄조회 및 성범죄 전력 조회 별도 실시.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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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급 기안문 예시] 일일지원인력 인건비 품의(재정문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일일)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1. 관련

   가.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0(202○.**.**.)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관련 공문

   나. 00학교-0000(202○.**.**.)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채용 기안

 2. 현장체험학습 (일일)지원인력(홍○○)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 09:00 ~ 18:00

   나. 장소: ○○공원 

   다. 지원대상: *학년 *반 ○○○

   라. 예산총액: 금97,120원(금구만칠천일백이십원)

   마. 산출내역: 12,140원*8시간=97,120원.

붙임  1. 일용임금지급품의서 1부.

      2. 수당지급조서 1부. 

      3. 현장체험학습 지원인력 근무 확인서(근무 증빙자료)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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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예시] 외부지원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외부지원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항목]

1.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사진, 교육활동 관련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2. 고유 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이용 목적]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 일용직 계약 및 지원인력 관리에 활용
2.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지원인력 활동 모습 안내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 운영에 활용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1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제약 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미제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인력 운영 
안내 및 관련 내용을 원활하게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2.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활용 동의 □ 예          □ 아니요

이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00학교 특수학급에서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년        월       일 　

지원인력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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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예시] 외부지원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 주    소 : 
학 교 명 : ○○○학교
학 교 장 :            (인)

 ( 서  약  자 )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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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 예시] 외부지원인력 사전교육 및 서약서 

20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 사전교육 

○○학교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으로 바쁜 시간을 내주어 기꺼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를 겪는 학생들은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화’된 교육 및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활동에 

지원인력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면 본교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체험활동이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유의미한 체험활동이 되기 위해 아래 몇 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당하는 학생의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거나 옆에 친구를 공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만지는 등 돌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잘하다가도 방심하는 짧은 그 순간에 항상 사고가 일어나므로 
활동을 마치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갖고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둘째, 담당하는 학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잠깐 사이에 학생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을 잃어버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성폭행, 장기 미아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담당하는 학생과 함께 하며 절대 학생을 혼자 두지 마세요!  

셋째, 학생을 잃어버렸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 신속히 담임교사나 주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넷째, 책임감과 적극성을 갖고 최선으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담임교사가 지원인력 

여러분에게 학생을 맡길 때는 학생을 최선으로 도와줄 것이란 신뢰를 전제로 
부탁한답니다. 학생들이 작은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책임감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째,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과도한 신체 접촉은 피해주세요!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또 신체적 도움을 주실 땐 불쾌할 수 있을만한 신체 
접촉(예: 가슴, 엉덩이 등)은 피해주세요!

지원인력으로서 위 다섯 가지 유의사항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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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 [기안문 예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안)

1. 관련: 00학교-0000(202○.**.**.) ← 통합교육계획

2. 본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원봉사자 현황: 총00명

  나. 주요 활동 : 통합학급 수업시간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업 지원, 급식 지원 등

  다. 운영 기간 : 202○.**.**.~ 202○.**.**.

 
붙임  1. 202○학년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안) 1부.

2. (서식) 202○학년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위촉장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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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예시]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202○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안)

○○학교

1.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합교육 지원

2. 세부 운영 계획

  가.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및 봉사 일정

순 성명 생년월일 봉사 요일 및 시간 봉사 기간 비 고 

1

  나. 봉사 영역 
    1) 통합학급 담임교사(또는 교과전담교사)가 지도하는 과목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지원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쉬는 시간 교실 이동 지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급식 지원

  다. 사전교육 일정
    1) 일시: 202○. **. **.(*) 10:00~12:00
    2) 강사: 특수학급 교사
    3) 내용: 자원봉사 내용 및 유의점 안내
  
  라. 교육봉사자 교육 및 관리
    1) 주관리자: ○○○, 부관리자: ☐☐☐
    2) 관리사항: 봉사자 출결사항, 봉사일지 작성, 요일별 교육봉사 일정 및 내용 사전안내, 

당일 봉사 현황 및 결과 교류, 피드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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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 [위촉장 예시] 자원봉사자 위촉장

위 촉 장
○○학교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000

위 사람을 ○ ○ 학교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기간: 202○. **. **. ~ 202○. **. **.)

202○년 *월 **일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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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상황부 예시] 자원봉사자 근무상황부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봉사내역 (**월)

자원봉사자 : ***

담당자 : ***

    시간

요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근무시간 비고

날짜 1 2 3 4 5 6 7

서명

담당자 
확인

날짜 8 9 10 11 12 13 14

서명

담당자 
확인

날짜 15 16 17 18 19 20 21

서명

담당자 
확인

날짜 22 23 24 25 26 27 28

서명

담당자 
확인

날짜 29 30 31 특이사항 기재란

서명

담당자 
확인

월 결산   총 봉사일수 : (      )일 , 총 봉사시간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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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 특수교육지원인력 역할 및 활동 체크리스트(예시)

본 체크리스트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을 촉진하고 교육과정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직무 점

검 도구입니다. 지원인력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교육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지원은 '최소 촉진의 원

칙'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인력 성명 (서명) 점검 일자 202 .   .   .   요일

영역 1: 이동 및 등하교 지원 

□ 등교 직후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1교시 시작 전 통합학급 입실을 완료하도록 확인하였습니까?

□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으로 이동 시, 학생이 교실에 정시에 입실했는지 최종 확인하였습니까?

□ 특별실, 운동장, 강당 등 이동 수업 시 학생의 곁에서 경로를 안내하고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이동 중 학생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였습니까?

□ 이동 지원 시 물리적 부축보다는 학생 스스로 걷고 이동하도록 언어적·시각적 촉구를 우선하였습니까?

□ 학생의 하교 여부를 담당 교사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영역 2: 수업 및 학습 지원 

□ 학교 일과 및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생이 학습 도구(교과서, 필기구 등)를 준비하도록 확인하였습니까?

□ 과학 실험: 통합학급 교사의 안내에 따라 실험 도구를 함부로 만지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위험한 행동을 예

방하며 안전하게 지원하였습니까?

□ 체육 및 음악: 신체 활동 시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의 뒤편에 위치하여 두 팔을 잡고 동작을 함께 수행하

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시켰습니까?

□ 놀이 지도: 그룹 활동 중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중재하고, 활동 후 정리 정돈을 학생과 함께 수행

하였습니까?

□ 알림장 쓰기 지원 (단계별 적용):

□ 1단계: 학생 스스로 알림장을 쓰도록 우선 기다려 주었습니까?

□ 2단계: 스스로 쓰기 어려워할 때 내용을 읽어주며 받아쓰도록 유도하였습니까?

□ 3단계: 받아쓰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손을 잡고 함께 쓰는 물리적 보조를 제공하였습니까?

□ 어려운 행동 대응: 돌발 상황 발생 시 특수·통합학급교사와 사전에 약속된 매뉴얼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중재하였습니까?

영역 3: 급식 지도

□ 배식 대기 시 학생이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확인하였습니까?

□ 식판을 들고 이동할 때 다른 학생과 부딪히거나 음식을 쏟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까?

□ 학생이 급하게 먹지 않도록 식사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까?

□ 학생의 개별 특성에 맞는 적정 식사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식 및 식사 과정을 관찰하였습니까?

□ 숟가락, 젓가락 등 올바른 식사 도구 사용을 독려하고 식사 중 돌아다니는 등 돌발행동을 제지하였습니까?

□ 식사 종료 후 학생 스스로 잔반을 처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식판을 반납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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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 의견 및 학생 변화 관찰

당일 발생한 학생의 긍정적 변화, 특이 행동, 건강 상태 및 교사에게 전달할 핵심 사항을 기술하십시오. (내

용을 입력하세요)

영역 4: 학교 행사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 방과 후 수업: 방과 후 강사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습 보조 및 교구 준비를 지원하였습니까?

□ 교육 환경 관리: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 제작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까?

□ 교실 정돈: 교육 활동 종료 후 학생과 함께 교실 환경을 정리하고 비품을 정돈하였습니까?

□ 행사 및 체험 학습: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체적 도움을 주어 연습에 능동적으로 참여시켰습니까?

□ 교내외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지정된 안전 구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찰 및 지원하였습니까?

영역 5: 행정 및 복무 관리

□ 업무 기록: 당일 근무일지를 일과 시간 내 학생의 안전이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까?

□ 사전 협의: 결근, 외출, 조퇴, 휴가 등 복무 변동 사항에 대해 담당 교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였습니까?

□ 절차 준수: 상의된 복무 사항에 대해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 및 승인을 득하였습니까?

□ 비밀 유지: 학생의 개인정보 및 수업 중 알게 된 학생의 특이사항에 대해 외부 유출 없이, 담당 교사와만 긴

밀히 공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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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학교 자체 연수 내용1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자료(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역할)

시간  활     동      내    용

이동
지원

 등교 확인, 1교시 전 통합학급 입실 지도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으로 이동 시 입실 확인

 특별실 및 운동장(강당) 이동 안내 및 확인

 심부름 연습 시 동반 및 지도

 하교 확인

 ※ 학생 이동시 최대한 학생 스스로 이동하도록 보조지원

 ※ 통합학급의 그룹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수업
지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도록 보조지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원

 과학실험 : 통합학급 교사의 요청에 따라 보조 지원

 - 실험도구를 함부로 만지거나 파손하지 않게 안전주의

 체육 및 음악 활동 : 통합학급 교사의 요청에 따라 보조지원

 - 예: 체조할 때 뒤에서 두 팔을 잡고 함께 체조하기 등)

 놀이지도 : 그룹별 놀이에서 문제해결 돕기, 안전지도, 정리지도 보조지원

 수업 중 부적응 행동 발생 시 특수, 통합교사와 협의한 방식으로 부적응 행동에 대처함. 

 쓰기가 가능한 학생은 알림장은 스스로 쓰게 하되, 쓰기를 거부할 때에는 지원인력

이 알림장 내용을 읽어주고, 받아쓰도록 하고, 그것조차도 힘이 들 때에는 손을 잡고 

알림장을 쓰도록 지원 

급식
지도

 차례 지키기, 안전하게 식판을 들고 이동하기

 식사량과 속도 조절

 수저 사용해서 식사하기, 돌발행동하지 않기  

 다 먹은 식판 치우기, 스스로 자신이 먹은 식판 반납

방과후
지도

 방과 후 수업 지원 : 방과 후 강사의 요청에 따라 보조지원

 자료제작 및 교실환경정리 지원 : 학습자료 제작, 교실환경정리

학교행사 및 
현장체험 
학습 지원  

 학교행사 학예회, 운동회 연습 보조지원 : 연습 시 신체적 도움을 주어 연습에 함께 동

참하도록 지원. 공간 이탈 하지 않도록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 특수 및 통합학급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생 지원

근무상황
 학생 하교 후 근무일지 작성

 결근, 외출, 휴가 등의 복무 사항은 담당교사와 상의하고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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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학교 자체 연수 내용2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자료

1.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2. 효과적인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원리

 ① 장애학생은 먼저 일반학급의 평범한 한 구성원이 되어 비장애학생과 함께 학교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 장애학생이 소속된 일반학급에서 비장애학생들처럼 한 학급의 구성원이 되어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

서는, 교사나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같이 주변에 있는 성인들이 먼저 장애학생을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상호의존성 혹은 협동을 강조하는 학급경영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②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이 급우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거절되지 않고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

을 친구로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사이에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서 사회적 

관계, 나아가 우정관계가 계발될 수 있어야 한다.

3. 교과별 지원 방법

국어

• 손을 들고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정리해 따라하게 한다. 예) 이름을 말하고 싶니? 
• 발표할 내용을 쉽게 문장으로 요약하여 알려 준다. 예) 제 이름은 000입니다. 라고 발표하자.
• 읽기가 어려운 경우, 대신 읽어 주며 내용을 들려준다. (읽기 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책을 대신 읽어 줄 수 있다.)

수학
• 문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시범 보여준다.
• 문장제 문제를 쉽게 설명해 준다.
• 자, 각도기, 등의 사용방법을 따라하게 한다.

과학
• 과학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지원한다. 예) 실험 시간에 과학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실험 활동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험 과정을 시범 보이고 따라하게 한다.
• 실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이나 실험도구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육
• 줄서기나 준비운동 시간에는 가까이에서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 교사의 시범을 따라 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생이 교사와 가까이 서게 하고 동작이 안 되는 부분은 

손을 잡거나 언어적 촉진을 사용한다.

음악

• 노래 부르기를 할 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아는 부분만이라도 참여하여 부를 수 있게 장애학생의 
옆에서 같이 불러주고 부르도록 지원한다.

• 리듬악기 연주를 할 때 박자를 맞추어 치는 것을 어려워하는 장애학생이 많으므로 장애학생의 손을 잡고 
악기를 함께 친다거나 악기를 쳐야 할 때를 손짓으로 해 주는 형태로 지원한다.

• 필기를 해야 하는 경우 이미 쓰여진 것 위에 덮어쓰기를 하거나 적어주는 것을 보고 따라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인다.

미술

• 장애학생이 재료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경우 물감대신 크레파스, 풀 대신 유리테이프 등 재료를 바꿔주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 가위질을 어려워하는 경우 대신 가위질을 해주기보다 잘라야 할 것을 잡아주는 등 장애 학생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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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유치원 자체 연수 내용

유치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위한 교육의 예

주제 연수 내용 예시 

장애 및 
특수교육대상유

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관점 공유 

•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기본 
정보  및 현재 발달 수준과 성쥐해야 
하는 교육목표에 대해 알기 쉬운 용
어로 설명 

• 우리 유치원은 통합유치원입니다.  모든 유아는 장애와 
상관없이 우리반 소속이고 활동에 잘 참여할 권리가 있
습니다. 

• ○○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파악해서 상호작용을 시도
하면 쉽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놀이가 잘 이루어
지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도 놀이할 수 있도록 촉
진하고 조금 떨어져서 지켜봐 주세요. 

유치원 및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이해 

• 유치원 경험이 없는 지원인력의 경우, 
타학교급과는 다른 유치원만의 수업 
형태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교육 형태와 
지원인력의 역할 안내 

• 유치원은 학교와는 달리 쉬는 시간 없이 활동이 계속 이
어집니다. 유아가 등원할 때부터 하원할 때까지 모든 시
간이 수업시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유아 수행과 
관련된 

자료 수집 

• 행동 지원 계획이나 개별화교육계획
에 따라 유아의 행동을 관찰해야 할 
때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역할 
안내 

• ○○이는 동화를 듣는 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바른 자세
를 유지하며 듣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리에서 몇 번 일어
나는지 수업 후에 기록지에 적어서 알려주세요. 

교사 및 
학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안내 

• 통합학급 및 유아 지원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특
수교사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또한 통합학급을 지원할 
때에는 통합학급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교수적 지원을 
위한 

기본 정보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향한 무조건적
인 도움을 지양하고 학급 활동의 전
반적인 흐름에 따라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 

• 특수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
상유아의 활동을 지원할 때 촉진 전
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이가 손을 씻으러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
○아, 물 틀까?’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알려주는 
것을 언어 촉진이라고 해요. ○○이는 혼자 물을 틀기 어
려우니 유아의 손을 잡고 같이 물을 틀어주세요. 이런 도
움을 신체 촉진이라고 해요. 

• ○○이가 모든 활동에 혼자 참여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
요. 도움을 주는 경우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도와주
어야 합니다. 활동 중에 ○○이만 보지 말고 다른 유아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유아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지원해주세요. 

장애유아가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 

• 휠체어나 워커 등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있을 
경우 해당 기구 사용법에 대한 안내 

• ○○이는 이동할 때 워커를 사용해요. ○○이가 워커를 
사용해서 걸을 때 바닥에 장애물이나 턱이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주의시켜주세요. 

또래 상호작용 
및 놀이 촉진 

방법 

• 일과 중에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또래
에게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또래의 
상호작용에 반응해야 할 때 지원 방법  

• 놀이 중 친구가  ○○에게 말을 걸거나 놀잇감을 주면 대
신 대답하지 말고  ○○이가 친구 얼굴을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에게 언어 촉진을 해주세요. 

<국립특수교육원(2018). 『통합유치원 운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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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일지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

특수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

  년   월   주 (   일 ~ 일 )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인)

기재

내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 침

활 동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시간

5교시

6교시

방과후

특이

사항

  특수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활동일지는 힉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등에서 일지가 도움 될 수 있으므로 예시로 제시합니다.



888888888888888888888888888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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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용어설명 및 개념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

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요보호학생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화상 및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3개월 이상의 치료 요구)

병원학교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건강장애학생, 요

보호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

원격수업

(꿀맛무지개교실)

건강장애학생(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석 인정 원격수업시스템으로 

실시간 원격수업 운영

※ 학생의 건강 상태 및 치료 일정에 따라 녹화수업 보기 가능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일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 또는 가정에서의 학습지원 가능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교육(지원)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입교 가능

 관련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관련 자료

2026 서울특수교육 2-3-2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참고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026 꿀맛무지개교실 운영 안내(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꿀맛무지개교실 홈페이지 http://health.kkulmat.com/

병원학교 홈페이지 https://hospital.s4u.kr/main.do 입퇴교 절차 안내 및 필요한 양식 제공

담임교사를 위한 건강장애 학생 학교복귀지원 가이드북(교육연구정보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15%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25%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20251223,35940,20251223)/%EC%A0%9C20%EC%A1%B0%EC%9D%98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20260301,36089,20260219)/%EC%A0%9C48%EC%A1%B0
http://health.kkulmat.com/
https://hospital.s4u.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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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관련 업무처리

건강장애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 초등학생, 중학생 : 소속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고등학생: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건강장애학생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 진단서 등 확인 

※ ‘건강장애’ 선정: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 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

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정상 출석이 가능하고,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

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님

※ 학교급 진급(초→중, 중→고) 시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선정 받아야 함 

요보호학생선정

- 초등학생, 중학생 : 소속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에서 선정

- 고등학생: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선정

- 심사기준: 교육(지원)청 자체 규정

※ 학년이 바뀔 때마다 교육(지원)청 자체 심사를 거쳐 재선정 받아야 함

병원학교 

입교 신청

병원학교 운영 계획 참고

※ 학교에서 직접 병원학교로 입교 신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신청

학부모(학생) 신청 → 학교 → 소속 교육(지원)청 →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 정신질환/정서장애(ADHD, 우울증), 당뇨, 아토피, 뇌전증 등은 입교대상이 아님

 [기안문] 꿀맛무지개교실 입교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및 우선 입교 신청

 [기안문] 꿀맛무지개교실 전출 알림

 [기안문] 꿀맛무지개교실 퇴교 요청

 [학교장 의견서] 요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장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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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절차(업무 처리)

대상

건강장애학생

요보호학생
(신규 또는 학교급이 바뀌는 

기선정자)
기선정자

학부모

(학생)



‣ 담임교사에게 선정 문의

‣ 입교신청서, 진단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 및 선

정·배치 신청 서류 제출

‣ 담임교사에게 

입교신청서 제출
‣ 담임교사에게 입교신청서, 

진단서 제출

학교



‣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신청 공문 발송

‣ 수신처 - 초ㆍ중학교: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단, 신학년 입교기간(2026. 2. 23.(월)~ 3. 13.(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 

수신처에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추가(입교일: 3.3.(화)일괄 적용)

 ※ 신학년 입교기간 이후 상시 입교하는 학생들의 입교일은 공문 접수일로 처리

 ※ 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신규/재 선정 신청 서류는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에도 발송

‣제출서류

- 입교신청서

- 입교신청자 명단

- 진단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 및 선정·배치 신청서류

‣ 제출서류

- 입교신청서

- 입교신청자 명단

‣제출서류

- 입교신청서

- 입교신청자 명단

- 학교장의견서

- 진단서

(3개월 이상 치료요함 명시★) 

교육(지원)청



‣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신청 공문 발송

‣ 수신처: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 우선입교: 신규, 장애유형 변경 대상, 출석일수 부족의 경우 ‘우선입교’ 신청, 추후 선정 

여부 공문 제출

꿀맛무지개

교실



‣ 신청 학생 입교 처리(학급 및 담임 배정)

‣ 꿀맛무지개교실 수강 방법 등 안내(담임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재안내)

‣ 매월 출석 상황 통보

학교

‣ 담임(당) 교사: 꿀맛무지개교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연계 학생 등록

소속교 교사 연수 수강               

‣ 학생: 꿀맛무지개교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원격수업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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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건강장애(학년이 바뀌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재선정은 하지 않으나, 꿀맛무지개교실은 재입교), 

요보호학생(학년이 바뀔 때마다 요보호대상자로 재선정을 받은 후 꿀맛무지개교실 재입교)

 ② 신청 학생에 한하여 우선 입교 적용 처리(3월 3일부터 수업 수강 가능)

단, 입교신청서 접수 교육청 선정과정에서 건강장애, 요보호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퇴교 

처리 (→결석 발생 가능) 

 ※ 우선입교

   • 건강장애학생 선정 과정 중 기일이 소요되어 출석 일수가 부족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입교 신청 가능 (추후 건강장애학생 선정 여부 회신)

   • 1학기 개학 전에 입교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선 입교를 적용하여 신청 가능 (추후 건강장애선정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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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꿀맛무지개교실 우선 입교 신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OO학교)꿀맛무지개교실 입교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및 꿀맛무지
개교실 우선 입교 신청

 1. 관련: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000(202○.**.**.)

 2. 본교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선정을 위한 진단ㆍ평가 의뢰서 및 꿀맛무지개

교실 입교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선정희망영역 신청사유

1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인
해 ○○대학교병원에 입원 중
이며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여 건강장
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함

 3. 아울러 특수교육상자 선정 절차 진행 과정 중 기일이 소요되어 출석 일수가 부족할 수 있

으므로 우선 입교를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OO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1부.

2. (OO학교) 진단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OO학교) 입교신청자 명단 1부.

4. (OO학교) 입교신청서 1부.

5. (OO학교) 학교장의견서 1부.  끝. ← 요보호대상 학생 신청자만 작성

○○학교장
수신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교수학습정보부장),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고등학교:특수교육과)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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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꿀맛무지개교실 전출 알림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OO학교)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전출내용 안내

 1. 관련

   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000(202○.**.**.)  
   나.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000(202○.**.**.) ← 초, 중학교의 경우

   나.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202○.**.**.) ← 고등학교의 경우

 2. 본교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학생의 전출로 인한 학적 변동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번 변경 전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선정영역 변경 후 

1
OO학교

O학년 O반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
△△학교

  끝.

○○학교장
수신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교수학습정보부장),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고등학교:특수교육과)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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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꿀맛무지개교실 퇴교 요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OO학교) 꿀맛무지개교실 퇴교 요청

 1. 관련  

   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000(202○.**.**.)

   나.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000(202○.**.**.) ← 초, 중학교의 경우

   나.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202○.**.**.) ← 고등학교의 경우

2. 본교 재학 중인 다음 학생의 꿀맛무지개교실 퇴교를 요청합니다.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퇴교사유 퇴교예정일

OO학교
건강 호전으로

학교복귀

20**.**.**.

(출석 인정 처리를 원하는 

날짜 +1일 로 기재)

  끝.

○○학교장
수신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교수학습정보부장), 초․중등교육과(고등학교:특수교육과)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02- /전송 02 /        @sen.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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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학교장 의견서 예시] 요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장 의견서

학교장 의견서

소속 학년 성별

학생 이름 진단명
진단서 

발행일자

건강 상태

 진단 이후 현 건강상태

 

치료 상황

 수술, 입원, 통원치료 등 최초 발병 일자부터 기재

 

출결 및 

학교생활

 새학년도 시작일부터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신청일까지의 총 결석일 및 학교생활 현황

 

보호자

의  견

 보호자의 의견을 요약하여 기재

 

  년   월   일
                ○○학교장(직인생략)

 서울시교육감 귀하

※ 학부모 상담을 통해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제출





999999999999999999999999999 장애학생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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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학생 인권보호

 관련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18.12.18.)

 참고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서울시교육청, 202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2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교육부, 202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도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계획(서울시교육청, 2026)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서울시교육청, 2026)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지원 방향

 - 인권침해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학교폭력 유형(따돌림, 언어폭력)을 반영한 단위학교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 규칙(학생 생활규정)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칙 등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를 강화한다.

   → 인권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 착탈의 지원 시 유의사항,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 의식, 자기보호 등)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유형에 따른 수업 및 교내외 교육활동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시 통합교육 방법, 내용, 교육활동 참여 지원방안, 학습권리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등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학부모-교사(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를 협의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공문을 참고하여 실태점검에 참여한다.

 - 장애학생, 교원, 학부모 등이 직접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장애학생 인권보호센터 - 

서울시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등)를 안내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4%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EB%B0%8F%EA%B6%8C%EB%A6%AC%EA%B5%AC%EC%A0%9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51111,21115,20251111)/%EC%A0%9C13%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EB%B0%8F%EA%B6%8C%EB%A6%AC%EA%B5%AC%EC%A0%9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51111,21115,20251111)/%EC%A0%9C32%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51111,21082,20251111)/%EC%A0%9C16%EC%A1%B0%EC%9D%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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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학생 인권보호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조항 예시(학생생활교육 규정 내 예시)

항목 내용

특별지원 관련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

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고, 장

애학생의 의견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
※ 특수교육전문가: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장애학생 

인권 교육 

실시 관련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 대상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등 범교과 주제와 연계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장애학생 

보호 관련

- 학생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가진 특성(나이, 외모, 인종, 신체조건, 장애,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인권을 존중한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의함)

(00학교 생활교육 규정)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규칙 ‘그 밖의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에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예시)

항목 내용

장애유아 

권리보장

- 유치원의 장 및 교직원은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00유치원 유치원 규칙)

장애유아

인권 교육 

실시 관련

-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일상 속 장애이해교육(인권

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 장애유아 인권보호를 위해 유아 대상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교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00유치원 유치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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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관련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업무처리 흐름도

 [예시 3] 장애학생 관련 사안 발생 시 기관 협조 절차

학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관
리
자

등

학교
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교육(지원)청 보고
• 보호자 통보

※ 교육청과 인권지원단 동시 보고

공유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사안 인지
• 수사기관 신고 여부 확인

 
긴급 조치(필요 시)

•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분리(최대 7일 이내)
• 관련 학생 안전조치
•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성폭력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

사안 조사
협조


• 인권지원단 또는 관련 기관 사전 협의
• 관련 학생 지원 방안 논의

 
보호자 통보 안내(필요 시 면담)

• 특별지원 실시(관련 학생, 보호자 조력 및  지원 

유무 확인)

※ 조사 시 진술조력 제공
• 중대사안 보고서를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에 

동시 제출
※ 요청 시 특수교육 전문가 참고인으로 배석


사안 조사 보고

자체
해결/
심의

위원회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공유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지원 전문가의 출석, 서면 등으로 

의견 청취 가능
※ 진술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협조


 

조치 결정 통보 피·가해학생 지원계획 수립

 

조치 이행 및 사후관리 피·가해학생 지원 및 사후관리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사안 조사 절차 및 방법 참고

   ※ 피·가해학생 지원은 인권침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지원 시기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 사용

  

※ (교육부) 202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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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학생 인권보호

[사안 처리 흐름도]

(출처: (서울)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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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관련 학교 내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안을 인지 또는 감지하게 된 경우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신고 후, 학교폭력 담당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분리절차]

학교폭력 사안 인지(접수)

∙ 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양식 1-2> ▶

분리방법 결정 *24시간 이내 처리

∙분리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
방법 결정(전담기구 또는 소속교
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

가해자 분리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유선통화 등)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2.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으로 사안조사에 응하게 
될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는 학부모나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서 특수
교육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인지, 심리, 
행동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특수교육 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특별지원’ 시 학교 준비 사항

1. ‘특별지원’이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이다.

  - 학교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사안을 인지·확인할 경우, 사안 발생 학교에 학교 방문 일정을 알리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특별지원’을 받는 학교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사안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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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만 해당) 

 개념

유아학비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원아에게 취학 직전 3년간 유아학비를 지원함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으로, 유아 학비 외 

추가로 발생하는 교육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함

지원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제24조(무상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 관련 공문

❍ 2026학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644, 2026. 1.22.)

❍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알림(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1038, 2025. 2. 5.)

❍ 2025학년도 유아학비(외국국적유아, 저소득층, 특수 무상교육비 포함) 알림  

 특수학급 관련 예산

 가) 특수학급운영비: 학급당 300만원+@(2026.4.1.자 학생수에 따른 차등지급)

 나) 특수학급 유아교육비: 학급당 9,440천원(특수학급 설치 유치원만 해당)

 다)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에듀케어) 운영비: 350만원(특수에듀케어 설치 유치원만 해당)

 <관련공문> 

❍ 2026학년도 개별교부운영비(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유아교육비) 교부기준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13552(2025. 12.30.)

 [기안문]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예산 신청

 [학부모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20260212,21075,20251111)/%EC%A0%9C24%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D%8A%B9%EC%88%98%EA%B5%90%EC%9C%A1%EB%B2%95/(20251001,21065,20251001)/%EC%A0%9C3%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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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 세부 내용

1. 지원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유아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유치원,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학교

  ** 일반유치원: 공립유치원(병설, 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2. 지원 금액

 가. 유아학비(A)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에도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포함) 지원대상이므로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및 학부모 사전 안내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B)

  1) 지원 금액(예산은 매년 공문에 의해 변경 가능)

구분 유아학비(A) 무상교육비(B) 월 지원 상한액(A+B)

공립 15만원(방과후과정비 포함) 월 8만 6천원 최대 23만 6천원

사립 35만원(방과후과정비 포함) 월 33만 4천원 최대 68만 4천원

    ※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학부모부담금 소요경비를 신청

  2) 지원금 산정: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 일수’에 따름

   - 신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해당 유아의 진단평가 의뢰서(공문)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소급지원 가능)

  3) 지원금 지급: 각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공문에 의해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4)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및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 소요되는 경비(방과후과정 소요경비 포함) 

 지원 예시 

◦ 사립인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월  40만원인 경우,

  -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상한액범위 내인 월 33만 4천원을 교육

청으로부터 지원받아 해당 유아의 학부모부담금은 6만 6천원만 납부처리

◦ 공립인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월 7만원인 경우,

  -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상한액범위 내인 월 7만원을 교육청으

로부터 지원받아 해당 유아의 학부모부담금은 면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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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절차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각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유

아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학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진단서, 유치원장 의견서 등 제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일반유치원 배치)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각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신청서 제출

 ※ 공문 신청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설정

 ※ 기특수교육대상유아의 예산 신청 서류

   : 분기별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무상교육비 예산교부신청서, 출석부 사본 등

 ※ 신규특수교육대상유아의 예산 신청 서류

  ①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예산 교부신청서

  ② 출석부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신청서(학부모용)

  ⑤ 재원증명서       ⑥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

  ⑦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신청 공문

↓

교육지원청
- 유치원이 제출한 무상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본청으로 소요

예산액 신청(분기별)

↓

본청 - 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 재배정(분기별)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일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월별/분기별)

↓

유치원

- 배정된 예산을 학교 회계로 편성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비로 

지출(학부모에게 개별 송금하지 않음)

- 사립의 경우 유아학비+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은 후 

남은 차액은 학부모 부담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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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예시]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예산 신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유치원

수신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00유치원)202○학년도 1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예산 신청

 1. 관련: 서울00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000(202○.00.00.)

 2. 202○학년도 1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예산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대상 유아 생년월일 소속 특수교육대상자선정영역 청구 예산

붙임  1. 1분기 출석부 사본(김00)

2. 1분기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3. 202○학년도 1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예산 교부 신청서.  끝.

○○유치원장
수신자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2026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180

 [학부모 확인서 예시]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202○학년도 1/4분기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유치원명 원아명 금회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202○학년도 1/4분기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를

                     유치원에서 위와 같이 지원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확인자(관계:    ) 성명             (인)

                                  전화(휴대)번호:                

                        

 ※ 학부모 자필로 기재 후 도장 날인 또는 자필 서명

 서울특별시00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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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학교교육계획 수립

모두를 위한 학교교육계획 수립
(학교교육계획에 삽입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

통합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통합교육계획, 특수학급 운영 계획에 별도로 세워 결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책배리어프리의 취지처럼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적절한 위치를 찾아 
통합교육,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교육활동 계획을 한두 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계획 

단계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념

학교 안 정책배리어프리란

 학교 안에서 계획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정책적 차별을 예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와 협력적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부서 간, 업무 간의 

소통 행정, 적극 행정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사업 시행 전 검토항목'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사업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 및 지원을 고려(검토)하였습니까?

 계획 삽입 예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중점 사항

 교육과정 편성 중점

 <삽입> ➜ 차. 인권을 존중하며 다문화, 탈북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태도를 기른다.

교내 체육활동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방법 추가

 ○○학교 수영 교육 (또는 스케이트 교육 등)

 <삽입>  ➜ 방침

 다. 전문 강사를 각 학급에 배정하고 반별로 강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추가로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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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내 장애이해교육 내용 추가

 협력적 인성교육을 위한 방송교육

 <삽입> ➜ 연간운영계획

구분 운영월 내용 담당

학교행사
3월, 7월, 8월, 12월 시업식(3월), 방학식(7월), 종업식(2월) 교장, 교감, 교무

4월, 5월 개교기념일(4월), 어린이날(5월)

생활지도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교육(3월, 9월)
장애이해교육(4월, 10월)
정보통신 윤리교육(6월)

인성부장
특수교사
과학정보부장

○○학교 뉴스 학교행사 및 학급 뉴스(매월 3째주 금요일) 전교 임원단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방안 추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삽입> ➜ 방침

 다.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참여 방안에 대해 체험학습 

담당 부서와 특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인력 배치, 지원 방법, 안전대책 등

을 마련한다.

 <삽입> ➜ 답사 방침

 라. 교육장소 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화

장실, 점자블록 등) 유무를 확인한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계획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방안 추가

 ○○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계획

 <삽입> ➜ 방침

 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참여 방안에 대해 체

험학습 담당 부서와 특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인력 배치, 지원 방법,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삽입> ➜ 답사 방침

 라. 교육장소 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점자블록 등) 유무를 확인한다.

 마. 숙식업체와 숙박업체가 장애인편의시설(객실 또는 침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등)을 갖추

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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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학교교육계획 수립

학교안전계획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방안 추가

 학생별 대피 상황 시 지원계획 

 <삽입>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피 계획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피 지원인력 대피장소 특이사항

1G 임○○ ▪특수교육실무사(1) 운동장 -
2G 김○○ ▪담임교사 운동장 - 행동이 느린 편임

3G 고○○ ▪사회복무요원(1) 운동장 - 휠체어를 이용함

3G 서○○ ▪특수교사 운동장
- 낯선 상황에서 당황하고 교사의 전체 지시를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교사 연수 계획에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관련 연수 추가

 교사 연수 계획

 <삽입> ➜ 세부 추진 계획

월 주 연수 주제 담당자 비고

4

1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과학실험안전 연수 과학정보부장
교직원 

전체
2 장애인식개선교육 연수 담당자

3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수 생활인성교육부장



2026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184

통합교육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

통합교육 운영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선생님의 세심한 

학급 운영을 돕고 업무의 효율을 높혀주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Ⅰ 통합교육 영역

1. 통합교육 운영 준비하기

가. 통합교육계획 수립하기
☐ 통합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교원연수 포함)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또는 의견 제출 기회 확보

나. 교육과정 조정하기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내용 조정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 가능)
☐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마련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과별 평가계획에 명시)

다. 교육활동 참여 보장하기
☐ 축제, 체육대회 등 교내 활동 참여 지원
☐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교외 활동 참여 지원

☐ (필요시)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예산 편성

2. 장애공감문화 만들기

라. 장애이해교육 계획하기
☐ 학교 단위 장애이해교육 계획 수립
☐ 전체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장애인권교육 포함)

☐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마. 인권보호 체계 갖추기
☐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마련

3. 개별화교육 운영하기

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하기

☐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팀 구성 (신규/전학생은 배치일로부터 2주 이내)

☐ 팀 구성원 확인: 보호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진로· 직업교육 담당, 관련서비스 담당 등

☐ 매 학기 학생별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 내용 변경· 종료 또는 재배치 시 팀 협의 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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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하기

☐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일반교사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필수 포함 내용 확인

인적사항, 현재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구체화

지원인력 배치,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 지원

통학비 지원, 정보접근지원

아. 개별화교육 평가하기

☐ 교과의 목표-내용-방법-평가 일관성 확인

☐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평가 협의

☐ 매 학기 개별화교육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내부결재 및 통합학급 교사·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자. 기타 챙겨야 할 것

☐ 전학· 진학 시 14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일반학급 배치 학생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평가 확인

4.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하기

차. 지원인력 운영하기

☐ 지원인력 운영계획 수립(특수학급 운영계획 또는 통합교육 운영계획 내 포함)

☐ 지원인력 역할 명시 (교수학습, 개인욕구, 적응행동, 방과후, 기타)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구체적 역할 및 지원시간 결정

☐ 지원인력 연수 계획 및 실시

카. 학습 지원 도구 제공하기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용 교구 지원

타. 통학비 지원하기

☐ 통학비 지원 계획 수립(특수학급 운영계획 또는 통합교육 운영계획 내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대상자 선정

☐ 통학비 신청(교육지원청) 및 지급(대상 학생)

파. 치료지원 제공하기

☐ 치료지원 계획 수립(특수학급 운영계획 또는 통합교육 운영계획 내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치료지원 결정

☐ 학교 일과 이후 시간 진행 확인

☐ 치료지원제공기록지 학기별 수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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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수학급 운영 체크리스트

5. 교원 역량 강화하기

☐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지원

☐ 관리자 통합교육 연수 관련 이수 확인

6. 정당한 편의 제공하기

하. 정보 제공하기

☐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학교 정보 제공

(예: 시각장애-음성지원, 저시력-문자확대 등)

거. 편의시설 제공하기

☐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체크리스트 활용 TIP

• 학기 초 전체 항목을 훑어보며 연간 계획 수립하기

• 월 1회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누락 사항 확인하기

• 동료 교사와 함께 체크하며 서로 놓친 부분 채우기

• 완료한 항목은 날짜를 기록하여 업무 이력 남기기

1. 학교 교육과정 및 협력

☐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우리 학급 운영 계획이 잘 들어갔나요?

Tip: 매년 2-3월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운영 계획 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무부장님(교육과정부장님) 또는 연구부장님께 꼭 파일을 전달해주세요.

☐ 통합학급 선생님과 아이들 지도(학습/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Tip: 정식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메신저나 짧은 티타임을 통해 소통한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2. 특수학급 운영 계획 수립

☐ 작년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평가 의견을 올해 계획에 반영하였나요?

Tip: 통합교육계획 안에 특수학급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도 좋아요. 

☐ 올해 '서울특수교육'의 주요 강조 사항을 확인하셨나요?

참고: 공문으로 내려온 「2026 서울특수교육」 기본 계획을 훑어보고 우리 반 계획에 한 줄이라도 

반영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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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 지침에 맞춰 시수와 편제를 구성했나요?

참고: 2015/2022 개정교육과정 시수 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제를 다시 한 번 더블체크!

☐ 수업 참여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나요?

Tip: 긍정적 행동지원(PBS)이나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 요구와 필요 등을 고려하였나요?

Tip: 국어 시간에 '의사소통 기술'을, 사회 시간에 '지역사회 이용'을 가르치는 등 생활기능 

중심으로 재구성해보세요.

☐ 개별화교육계획의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의 성장을 평가하고 기록하나요?

참고: 수업 목표(가르친 내용)와 평가 내용(확인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4. 다양한 교육활동

☐ 현장체험학습의 내용이 학생들의 연령과 흥미, 교육적 필요에 적합한가요?

Tip: 학생들이 직접 가보고 싶어하는 곳을 투표로 정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활동이 됩니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 계획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Tip: 돌발행동 대처 방안, 휠체어 이동 경로, 화장실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학생의 요구에 맞는 진로직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나요?

참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직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등학교 현장실습 필수 체크>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및 매뉴얼」 참고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립했나요?

Tip: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운영지침에 따라 학교단위 현장실습 운영계획이 수립하고 운영했나요?

참고: 학교자체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포함합니다. 

☐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사전교육(실습목적,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급상황 대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용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나요?

중요: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 위급상황 대처 등 필수 교육 이수 여부를 꼭 기록해두세요.

6. 운영 평가 및 예산 관리

☐ 특수학급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회를 가졌나요?

Tip: 거창한 보고서보다는, 교사/학부모/학생 대상의 간단한 설문이나 간담회 계획이면 충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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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

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
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초·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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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年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
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
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개별화교육계획 / 장애학생 평가조정 /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 장애학생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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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

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관련: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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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개별화교육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
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 개별화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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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유아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
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
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관련: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
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
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
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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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
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

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

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
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 개별화교육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

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

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관련: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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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 관련: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

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

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

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

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장애학생 평가조정 / 장애학생 인권보호 / 통합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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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관련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

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

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

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
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
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

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장애학생 평가조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

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

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
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장애학생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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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
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

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
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

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서울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 실시에 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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